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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동성애자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라는 혈연 공동체 의미의 가족이 있기

도 하지만,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동성애자 애인과 서로를 의지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

성애자 친구들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비록 혈연 공동체처럼 같은 공간에 주거하지 않더라도 이

들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만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성애자들

은 결혼제도를 통해 분가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독립합니다. 동성애자들 중에는 동성애

자 애인과 함께 사는 공간을 꾸리며 민법에서 말하는 부부의 역할처럼 동거하고, 서로를 부양하

고 협조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다만 동성애자 커플들은 결혼제도를 통해 결혼할 수 없습니다.

2004년 3월 게이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고 주소지 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습

니다. 구청 쪽은 당사자에게“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간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법한 혼인신고로 수리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가족구성권은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말

하는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만이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개인이 주체화하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동성커플이증가하면서독신가족, 자발적무자녀가족, 동거가족, 동성커플가족이나타나고있

습니다. 다양한가족이얼굴을드러내는이유는기존가족체계가주는경직성과부자연스러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공간을 꾸려나가는 지극히 인간다운 태도의 발현인 것입니다.  

동성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 함게 살 권리가 있고 동

성애자로서의성정체성을감추지않고, 충분히교감하며동성애자애인과그리고동성애자친구

와 살 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성

애자들은 개개인의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형태가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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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동성 커플 또는 동성애자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동

성 커플, 동성애자 가족은 가족을 구성하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다양한 차별만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책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은‘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률적

접근, 그리고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이라는세가지주제를통해동성애자가족구성권과관

련하여 알아야하고, 생각해봐야 할 다양한 자료를 실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동성애자 가족구성

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지는 못했지만,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

는데뒷받침할수있는자료로활용할수있기를바랍니다. 또한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이한

발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로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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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2006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기반확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최근서구를비롯한여러나라에서는동성간의결혼을합법화하거나파트너십을인정하는제도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역시도 이성애자와 동등하게 가족으로서 제도적으로 인정받

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한국사회에서도동성애자들은실질적인배우자관계를맺고살아가기도하고, 동성애자로

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거나 새롭게 꾸리려

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성애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논의 역시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는이러한현실속에서동성애자가족구성권과관련한기본적인

자료를취합하고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의기본방향을제시하여인권자료를축적하자는취

지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을 제작합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형성하여 한 자리에 엮음으로써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인권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자료집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완성된자료집은성적소수자단체, 인권단체, 여성단체, 정부기관및전국의도서관에배포할

예정입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활용도 높은 문헌이

자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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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장으로서, 동성애자로서

구성한가족들의진솔한이야기를통해동성애자의가족이야기는무엇인지를담아보고, 실제사

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알립니다. 먼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주최한 2006년 5월의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스피크 아웃!(Speak Out!)”>과 같은 해 6월

의<동성애자가선정한“예쁜가족”대회>의사례를체계화한내용을담습니다. 그리고실제로동

성애자로서가족을구성하고있는분들을직접심층면접하여현실적문제들을점검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차별 실태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대처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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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성애자가족구성발표대회“스피크아웃”> 및<동성

애자가선정한“예쁜가족”대회> 사례정리

1-1-1.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스피크 아웃”정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에서는2006년5월21일오후대학로글로브소극장에서<동성애

자가족구성발표대회“스피크아웃!(Speak Out!)">이라는행사를개최하였다. 이행사는이미실

질적인배우자관계를형성하거나새로운형태의가족으로살아가고있는동성애자들이직접자

신의가족구성에대해구체적인사례를대중앞에서육성으로전하는자리였다. 이행사에참가

한 일곱 가족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싣는다.

1) 발표자 1 - 천정남 씨

발표 내용: 올해 37살 게이이다. 6년 동안 파트너와 동거를 하였다. 가족들은 우리를 커플이라고

인정한다. 함께 고향집에 가기도 하고 가족들이 우리가 동거하는 집에 오기도 한다. 두 달 전에

병원에서수술을받은적이있었다. 그때병원에서는가족동의서를요구했다. 그래서나와동거

를 오랫동안 한 내 파트너가 가족으로서 사인을 하려 하였으나, 동거하는 남자 파트너는 가능하

지 않다고 병원 측은 말했다. 부모님도 멀리 사시기 때문에 사인해 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다

고하자병원측에서는나의형에게연락을해서동의를얻었고, 그것을확인한뒤에야수술에들

어갈 수 있었다. 내 파트너는 내가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을 때 간호를 해 주고 보살펴 주는 실질

적인 보호자이며 가족이다. 그런데 동성 파트너는 이러한 때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1-1. "스피크아웃"과“예쁜가족”대회 사례 정리 ● 11



의 수술은 경미한 것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긴급하고 큰 일이 있을 때, 또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

한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가 제도적으로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될것이다. 이러한사실에마음이아팠다. 그동안나는동성혼이인정된다하더라도우리

둘이문제없이잘지내고있는데굳이그런것을할필요가있겠는가라고생각해왔다. 그러나이

번일을계기로우리와같은가족도일정한보호와보장이필요하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 이러

한 것들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동성애자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

성애자 가족들은 피해를 입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질의응답

Q. 이성 부부의 경우에는 둘이 싸움이 났을 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 둘의 경우

는 어떤가?

A. 우리는 공개적으로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에도 신경이 쓰인다. 부모님, 동료들, 친

구들, 학교 선후배들이 다 알고 있어서 싸우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다. 멀

리사시는어머님은수시로전화하셔서내파트너를꼭바꿔달라고하신다. 옆에있는지, 함께잘

지내는지, 서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신다. 이성애자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하면서 싸웠을 때 상

담도 하면서 지낸다. 친구의 부인과 얘기하면서 풀기도 한다.

Q. 동성애자 커플의 경우 부부 동반 모임 참석 때문에 곤란할 때가 많다. 모두에게 커밍아웃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럼없이 잘 나가는가?

A. 우리는 부부 동반 모임뿐만 아니라 대학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부부 동반 여행에도

아무렇지 않게 같이 잘 나가고 즐긴다.

Q. 부모님께서 둘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인정을 했나? 아니면 서서히 인정했는가?

A. 이성애자커플인경우에도부모님이마음에들어하지않으면굉장히어렵지않나. 동성애자

인경우에는잘모르고낯설기때문에더어렵다. 처음에집에얘기했을때에는집을나가라는얘

기까지들었다. 서로이해와화해를해나가는많은시간이필요하다. 처음부터쉽게받아들이지

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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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자 2 - 김명우 씨

발표 내용: 아마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는 내 나이가 제일 많을 것이다. 51세이다. 예전에 15

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있었다. 헤어졌을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 이성 부부가 이혼

했을때처럼재산분할등의보장을받지못해서경제력을회복하는데오랜시간이필요했다. 이

렇게 제도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도 재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지금

은 2000년도에 만난 애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때 애인은 대학

생이었다.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동거인으로되어있다. 나는자영업을하는데, 세금을낼때부

양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더라.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다. 그때서야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전까지는 평생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동성

애자 가족들도 가족 구성이 인정받고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아까 천정남 씨가 이야기했던 병원에서의 일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당했다.

항상 처리가 늦어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편견 없이 인권을 보장받으

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건

사람은 똑같은 것 아니겠는가. 편견과 차별은 없어야 한다.

질의응답

Q.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A. 전혀 없다. 어떤 때에는 내가 더 애기 같다. (웃음)

Q. 15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졌을 때 재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했나?

A. 문제가 많았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 마흔이 넘

었는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법적인 보장은 전혀 없었다.

Q. 동성혼이나 파트너십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A. 나이가많다보니나의사후문제를생각하게된다. 내사후에는모든상속의권리가내형제

들에게만 있지 내 파트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미리 어떻게 하자고 써

둔다던가 보험의 수익자를 내 파트너로 지정한 정도이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빨리 동성혼과 같

은 것이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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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의 파트너에 대해 부양가족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A. 정식으로 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세무서에서 가족이 있느냐고 묻길래 있다

고 말했다. 파트너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학에 다니는 조카와 함께 산다고 말하니 세금 혜

택을 주더라.

Q. 보험 수익자로 파트너 지정이 가능했는가?

A. 모든보험은아니지만수익자지정이가능했다. 상속이나재산문제에있어서는내가동성애

자이고 내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기록해 둠으로써 되든 안 되든 내 파트너가 조금이라

도 유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제들과도 다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 이해할 것이다.

3) 발표자 3 - 물바람 씨

발표 내용: 우리는 애인 관계가 아닌 게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는 공동체 가족이다. 우리 가족

은 대안 가족이다. 친구와 셋이서 살고 있다. 우리와 같은 형태로도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아간

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나왔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서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위

안이 된다. 외로움도 덜고 일상사를 함께 나누며 나 자신을 잘 추스르게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에도 가족이 있어서 버텨낼 힘과 도움을 얻는다.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살고 있다. 빨래

나 청소 같은 가사 노동에서부터 귀가 시간이라든가 애인이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한 것까지 생활

수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서로의 남자는 절대 넘보지 않는다’라는 수칙도 있다.(일동 웃음) 가

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도 함께 정하고 사는 이런 가족 생활이 즐겁다.

질의응답

Q. 혹시 함께 사는 친구 때문에 애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친 적이 없는지?

A. 일단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있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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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사랑은 언제고 다시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내 가족 때문에 연인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더 관계가 잘 되도록

도움이 된다. 얼마 전 애인이 생겼을 때에는 내 파트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

나 계속 가족으로 함께 살아온 친구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계속 같이 살고 싶다. 혹시 서로

파트너가 생긴다고 해도 함께 모여 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4) 발표자 4 - 이경 씨

발표 내용: 나이는 28세이고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는 레즈비언이다.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파

트너와함께살고있지못하지만서로동반자로서함께지내고있다. 활동을하다보니동성애자

억압이가족제도와연관이있다는생각도하고, 나이가들어도결혼을하거나가족을이루지않

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동성애자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내 파트너와 함께

생활을꾸려간다는것에대해서깊게생각하게된계기가있었다. 앞의천정남씨와같은경우이

다. 많은 동성애자가 이런 일 때문에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작년 초에 내 파트너가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동의서를 쓰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가족 이상의 사이라고 말을 해도 둘은 친구 사이이고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100만원가량의보증금을내면입원동의서를쓸수있다고하였다. 어쩔수없이친한게이친구

에게 연락을 해서 그가 남편인 것처럼 말을 해서 입원을 할 수 있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파

트너는 여기 있는데 게이가 와서 사인을 했었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평등에 대해서 생

각을하게되었다. 누구나자신이사랑하는가족이아프면옆에서간호해주고보살펴주고싶어

지게 마련이다. 지지해주고 보조해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파트너는 혼자 사는데, 몸

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함께 살고 싶지만 홀로 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일일까 하는

정신적인고통을겪고있다. 어머니는내가동성애자인것을모른다. 어머니는자꾸만결혼을하

라고말씀하신다. 아마내가결혼을해서집을나가게되면당연하게여기시겠지만, 내가파트너

와함께살겠다고나온다면잘이해하실수없을것이다. 가족은사랑하는사람들끼리서로보듬

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가족들은 인정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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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못하고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여러 제도적인 보장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런문제들을행복하게함께살아가고자고민하는동성애자가족들이함께풀어나가야할것이

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다. 그때 나는 행복했다. 그 부케에

는나도당당하게인정받고축복받는관계를맺기를바라는친구의마음이담겨있었다. 법과제

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동성애자

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요즘 아이를 무척 갖고 싶다. 제도적인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나도 아이를 낳고 기르며 행

복한 레즈비언으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질의응답

Q. 동성애자 파트너 관계를 제도화 할 때, 동성혼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파트너십 제도가 좋다

고 생각하는?

A. 나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이성애자 부부와 똑같은 결혼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

고파트너십같은다양한동거형태역시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파트너십의경우는꼭커

플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결혼이 이성애자만이 가지는 신성한 권리라고 여겨

동성혼을 부정한다면 동성애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싸워야 한다. 동성애자에게

도 이성애자에게만큼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발표자 5 - S 씨와 K 씨

발표 내용: 우리는 S와 K, 국제 게이 커플 가족이다. 만난 지 9년이 되었고 함께 산 지는 3년이

넘었다. S는 한국인이고 K는 일본인이다. 우리는 국제 커플이어서 문화가 달라 가끔 문제를 겪

는다. K와 S의 어머니 사이의 문제나 함께 살고 있는 S의 동생 간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 일

본에서는어머니가자식들의집에와도살림에개입하거나오래머무르지않는다. 그런데S의어

머니가 우리집에 오래 머물고 살림을 하시면 K가 익숙치않아 한다. 가령 S의 어머니가 우리집에

오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할 때 우리가 평소에 놓는 그릇의 위치와 달리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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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을넣으며설거지를하신다. 이럴때K는반발한다. 현재S의동생도함께살고있다. S의동

생은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를 내지 않는데, K는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다. 이런 문화 차이를 겪으면서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함께 게이 커플로서 다른 가족들

과함께살아가고있다.우리가염려하고있는가장큰문제는K가취업비자로한국에들어와있

기 때문에 K가 직업을 잃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함께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직업이없게되면일본으로돌아가야한다. 가족이란무엇인가생각해본다. 한공간에서살고있

는 친척, 직계 가족,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서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서로 사랑하

며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있지않아어쩔수없이떠나야한다는아픔이절박하다. K의비자문제는우리에게가

장 커다란 문제이다. 중간에 반 년 정도 K가 직장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때는 K가 일본에

다녀와야 했다. 비용 부담도 꽤 컸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K가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불안하다.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질의응답

Q. 둘의 관계를 가족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A. S는2남2녀의장남인데, 형제들에게는다커밍아웃을했고형제들이우리의관계를알고있

다. 어머니께서도거의아시는것같다. 서울에올라오셨다가고향에내려가실때마다둘이서잘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아프면 안 된다 같은 말씀을 꼭 하신다. S의 고모님도 가끔씩 전화를 걸

어서 둘이 잘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 우리 둘이 게이 커플이라고 해서 가족들과의 사이에 특

별한 갈등은 없는 것 같다. 있다고 해도 보통의 이성 부부와 비슷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지금 서

로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K 역시 부모님이 우리 둘의

관계를알고있고함께일본집에갈때도있고, 일본에서부모님이한국에와서우리집에머문적

도 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다.

Q. 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A.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실에서 만났다. 98년도에 만나 99년도부터 사귀기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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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표자 6 - 최현숙 씨

발표내용: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최현숙이다. 현재파트너와함께살고있다. 결혼

을 했었던 레즈비언의 문제를 얘기해 보겠다. 1980년에 결혼해서 2005년도까지 결혼 생활을 했

었다. 아들이 둘이다. 현재 23세 26세이다. 재작년에 나는 그간의 결혼생활을 끊고 집에서 독립

하였다. 그이후로여성파트너와함께살고있다. 남편은이혼을해주지않고있다. 자기가아내

에게거부당했다는, 남성으로서의자존심이상처를받은것같다. 현재이혼소송을내가먼저제

기하여 진행 중이다. 이혼 사유는 뒤늦게 깨달은 나의 동성애 정체성과 가정 폭력, 소통 불가로

제기하였다. 동성애정체성을이유로먼저제기한이혼소송은첫번째사례이다. 나의경우에는

자녀들의 문제는 별로 없었다.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었고 나의 동성애정체성에 대해 별로 반대

하는것이없었다. 아이들은어렸을적부터충분히성에대해서이해하고자란아이들이었다. 다

만이혼과정에서아무래도불편함을겪는것같기는했다. 이혼이라는과정, 별거를거치면서주

변친척들에게나의성적정체성을알려야하는문제가있었다. 개인적인불편함은없었지만, 다

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해시키는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었다. 이런

것들을해결할수있는상담프로그램, 관계회복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었다. 친정형

제 간에는 큰 문제까지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문제가 가장 컸다. 다른 가족들은 부모님께 밝히는

것은 반대하고 나도 동의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별거 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어야 했다. 자꾸

만왜곡되게전달되어야했다. 그러나이제부모님이내가별거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작

년 12월에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나는 신랑의 어머니로서 분명 참여하고 싶었다. 내 생활을 속

이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 마음이 매우 아프다. 가부장

적 제도에 너는 들러리로 오라는 방식이 되어버려서 참석하지 못했다. 다른 기혼이었던 여성 동

성애자들 또 결혼 상태에 있는 여성 동성애자들 역시 뒤늦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정

체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한다. 사회적인한계, 제도적인한계속에서발생한문제들을개인에게전가시켜서는안된다. 그

래서 무조건 기혼 여성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제도에서 당장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점

이 있다. 한편으로는 결혼 제도를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여성 동성애자들의 겪는 아픔 역시 문제

이다. 주위로부터비난과모멸을받을뿐만아니라무엇보다도자녀에대한친권, 양육권을포기

하도록 강요받는다. 또한 재산분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절대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성애 정체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

고 재산권에 대한 보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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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증 큰 힘이 되었나?

A. 나는 정당하다는 신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Q. 게이와 레즈비언이 계약 결혼을 준비하는 인터넷 모임이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는가?

A. 나는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가, 사회가 옳지 않은 상태에

서 또한 사회가 함께 책임지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발생

하는문제로인해그개인을비난하는것은반인간적이고반인권적이다. 동성애자들의현실에맞

고 동성애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Q.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가? 

A. 나는 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랑이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은 아

니라고 생각한다. 스물네 살에 선택한 결정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결혼 제도는 비인간적인 제

도일 것이다. 

Q. 언제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가능할까?

A. 동성애자가족구성권이나다양한가족에대한제도적인마련은이제시작되고있다. 나는그

것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굳이 동성혼 합법화의 형태가 아니라도 다양한 가족들이 제도

화되는모습가운데이루어지는것이옳다고생각한다. 다양한가족에대해정부가문제많은제

도를 먼저 만들기 전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 운동을 하고 있는 진영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제도여야 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의미가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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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표자 7 - 허여 씨

발표 내용: 44세 게이 허여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동성혼 배우자와 6년 째 함께 살고 있다. 세 가

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 번째로는 동성 가족 만들기, 그 다음으로는 이 사회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해서말하고싶다. 내파트너와조촐한결혼식을올리고함께살기시작했을때에는어머니께내

파트너를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었다. 그러나 1년 쯤 지나고 나니 어머니께서 우리 둘이 서로 사

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눈치 채셨다. 어머니께서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으시길래 어렵게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는처음에는분노와허탈감을보이셨고‘우리집은망했다’, ‘대가끊겼다’면서앓

아 누우셨다. 그러나 나중에는 인정하셨다. 누나들과 매형들은 우리를 지지해 주었다. 막내누나

만 나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싫어한다. 막내누나는 나에게 우리를 인정해 줄 테니 드러내

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강요하였다. 알고 보니 막내누나는 나의 이야기가 시댁에 알려질까 두려

워했던 것 같다. 내 조카의 결혼식에도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다. 시댁이 알까봐, 또 사위가 알게

될까봐우리를오지못하게했던것이다. 이것때문에한번‘뒤집어엎어야’했다. 내파트너의형

은동성애혐오증이매우심하다. 내가파트너와함께파트너의아버지생신이나어머니제사, 명

절 등에 절대 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버지는 우리 둘 사이가 각별한 것은 알지만 배우자 관계

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으시다. 우리는 뻐꾸기 둥지에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뻐꾸기

가이미둥지에있던알들을바깥으로 어내듯, 이이성애우월주의의사회는우리를자꾸만둥

지 바깥으로 내몰고 깨뜨리려고 하며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뻐꾸기처럼 동성애를 혐오

하고 억압하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는 가족들에 대항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우리는 가족들

에게우리가서로사랑하는모습을계속말하고보여준다. 어머니께내가나이가아주많이들게

되면 누가 내 옆에 있어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내 파트너의 존재를 인식하시게 하고 파트너의

귀가가늦으면내파트너가보고싶다는얘기를자꾸말씀드린다. 그렇게하니우리둘을서로갈

라놓으면불행할것이라는것을이해하시는듯하다. 이렇듯동성애자의가족만들기는충돌의연

속인파이팅이고, 지속적으로우리의모습을보여주는액팅이며, 계속해서만들어나가는과정인

두잉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직장에서

의차별이많다. 나의직장에서다른이성결혼을한사람들은배우자수당을월3만원씩받는다.

나는 그것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을 계산하면 141만원이다. 내 파트너는 나의 직

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것도 계산

하면 150여만 원이다. 또한 나는 결혼 휴가, 배우자 부모형제의 장례, 환갑 등의 경조사 휴가를

받지 못했다. 파트너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가족간병휴가도 얻지 못했다. 또 한 TV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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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성애자로서 나갔더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부장이 직장에 나를 아우팅시켰다. 사회 보장

과 관련한 차별도 매우 크다. 국민 연금의 경우 내가 이제까지 15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는데,

내가사망한다고해도동성배우자는이를받을수없다고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말했다. 또결

혼전에들었던각종보험의경우수익자가법정상속인으로되어있었는데, 결혼후에는이것을

일일이친구관계로서내파트너로새로지정해야만했다. 얼마전에새로보험에들게되었는데

그때 수익자와의 관계를‘동성혼 배우자’라고 적었다. 직원이 별 말 없이 입력하였다. 이렇게라

도하는노력이필요하다. 다만자동차보험은수익자가법정상속인만가능했다. 동성배우자가

받을 수가 없다. 또 부부한정특약과 같은 혜택이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다. 배우자 사

망 시 재산 상속도 큰 문제다. 우리는 서로의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야 할지 변호사를 만나볼 생각이다. 이미 다른 분들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의료적 친권도 가지지

못하며, 산재 보험에 따른 보상금도 내 파트너는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성적 소수자는 결

코 그렇지 못하다. 내 누나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인정해줄 테니 그냥 살라고 하는 것으로

는 평등을 이루지 못한다. 법과 제도로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평등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

처럼 파트너십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을 통해 동성애자들 역시 파트너십과 결

혼을선택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또관계혜소시누릴수있는권리들을보장해야한다. 그

리고 동성애 차별이나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

구에게든, 동성애와 동성혼, 동성 가족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 동성 가족에 대한 정책을 마련

하도록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우리 당사자들이

나서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싸우고 보여주고 가꾸어냈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Q.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내가 이제까지 겪은 차별과 억압은 현실이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

고 대학원에서 정신간호학을 전공하면서 성적 소수자의 정신 건강을 공부하게 되었다. 성적 소

수자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공부하면서 나의 지식이 큰 용기가 되고 힘을 주었다.

네덜란드는동성혼을합법화하는데30년이걸렸다고한다. 우리도함께노력해서반드시이일

을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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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성애자가 선정한“예쁜가족”대회 사례 정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는 2006년 6월 10일 오후 종묘 공원에서“동성애자가 선정

한‘예쁜가족’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

성애자로서 구성한 가족들에게 일종의 대안인증서인‘예쁜가족증’을 발급하고, 미리 추천 및 신

청을 받아 선정한 동성애자 가족들에게‘예쁜가족상’을 수여하였다. 이 대회는 이들 가족을 이

미 충분히“예쁜”가족으로‘인정’해 줌으로써 이 가족들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건강함, 대안성,

진취성 등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예쁜가족상’을 수상한 네 가족이 직접

전해준 가족 이야기를 정리하여 싣는다.

1) 허+여 게이 동성혼 가족

허님과여님은2000년3월에처음만났다. 100일동안연애를하였고2000년6월25일에소위정

한수를 떠놓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첫해에는 그냥 친구로 함께 산

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고 1년 뒤에 양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였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무척이나당황해하였지만그래도사랑으로둘을 받아주었다. 형제의호모포비아적인모습에서

상처도받았지만지금은잘극복한상태이다. 현재이들부부는여님의어머니와함께그리고막

내둥이 똘똘이(강아지)까지 네 식구가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다. 이 부부는 그렇게 생각한다. 모

든 인간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듯이 동성애자에게도 이런 권리가 동등

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또한 동성애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또한 마땅히 보

장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이가족은이런세상을꿈꾸며살아가고있다. 허+여가족은이번행

사에‘예쁜가족’으로 선정되어 큰 영광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2) 최현숙+겨울나무 가족

최현숙 씨와 겨울나무 씨는 2004년 7월 경에 레즈비언 친구들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그 후 지금

까지 1년 8개월 동안 함께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왔다. 소개해 준 친구는 두 명 모두 인류애, 진보

등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빼면 대화가 되지 않으니 두 사람을 아예 한데 묶어버려서 둘이서 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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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인류애를 좇고 살라며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최현숙 씨는 겨울나무씨가 자신과 열네 살

의 나이차가 있는데다가, 자신은 한 남자와의 결혼 생활 24년 동안 했었고 당시 24세와 21세의

두 아들을 둔 상황이었지만 그것들이 전혀 문제로 안 보일 정도로 겨울나무가 자신을 사로잡는

여성이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자신 역시도 얼마나 멋있으면 그런 조건의 자신에게 겨울나무 씨

가 빠졌겠냐는 말을 덧붙인다. 이 가족은 두 사람 다 각자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한 집에 살아도 얼

굴 볼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커플 간 갈등을 오히려 줄이기도 하고 서로를 잘

배려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의 평등과 소통

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이가족은, 가사노동을평등하게분담하고, 한달씩돌아가면서쓰는가

계부를 서로 얼마나 제대로 정리했냐면서 투덕거리며 즐거운 생활을 누린다고 한다. 이 가족은

이 말을 꼭 덧붙여 달라고 한다.  “당당한 행복! 해피 프라이드!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아

자아자!!!”

3) 파랑이네 가족

게이 친구 사이인 한중렬과 김병석의 만남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자의 애인을 만나

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같이 살기도 하고 따로 살기도 하던 두 사람의 가족 구성은 2002년 이

성애자 여성 사맛과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완성된다. 세 사람의 동거는 2003년 옥수동의 산비탈

마을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연신내의 조용하고 공기 맑은 동네에 자리 잡은 지 1년이 넘었으니

햇수로는 만 사년 째에 이르고 있다. 이 가족은 현재 사맛 씨, 한중렬 씨와 그가 사랑하는 오스

씨, 김병석 씨와 러시안블루인 고양이 파랑이로 구성되어 좌충우돌 살아가고 있다. 한중렬 씨는

젠더문학 사이트와 해울출판사를 운영하는“편집자”이고, 사맛 씨는 정말 귀신같은“교정꾼”이

다. 그리고 병석 씨는 책을 만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한다. 그런데 그게 사실 돈이 안 되

는 일이어서 사맛 씨는 약국에 가서 돈을 벌고, 중렬 씨는 소설을 쓰고, 병석 씨는 가물에 콩 나

듯들어오는웹이나인쇄물디자인을해서생활한다고한다. 이다섯식구는서로주말부부로서

사랑하기도 하고, 앙숙으로 다투는 병석 씨와 고양이 파랑이처럼 왕왕대며 지내기도 하고, 집안

일을 서로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나누어 사는 등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 가족

은 스스로를 그렇게 환상적인 가족도, 발전적인 공동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만서로가함께살면서조금씩이해하고양보하기도하고, 토닥거리기도하면서“함께살아간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개그콘서트를 틀어놓은 채 홍차 한 잔 씩 들고 거실에 모여 앉아

웃다가 보면, 아마도 이런 것이야 말로‘가족’이 아닐까 하는 확신이 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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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유네 가족

이가족은2002년여름, 같이활동하던이반커뮤니티에서준씨가성소수자인권단체를지지, 지

원하는 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내고 그곳에 지유 씨가 참여하면서 시작된다. 그 후 미국

으로 돌아간 준 씨와 한국에 있던 지유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준의 고백으로 선후

배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흐르게 되었다. 이듬해 두 사람은 결혼 약속을 하고 그해 겨울, 한국에

서 지인들과 지유 씨의 친동생을 초대하여 결혼 파티를 하였다. 그러나 일과 학업 등으로 3개월

마다, 6개월마다 만나는 국제 부부로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지유 씨

가캐나다행을택하여함께많은시간을공유할수있는부부로살수있게되었다. 또한이들준

씨와지유씨커플은캐나다에서결혼식까지올림으로써올려캐나다내에서는이성부부와동등

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유 씨네 가족은 지유 씨와 준 씨, 강아지 강바람, 그리

고 지유 씨와 준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캐나다에서의 결혼식에 증인을 서 주었던 준 씨

의 아들, 이렇게 넷이다. 그리고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준 씨와 지유 씨의 아이로 가족을 더 늘

릴예정이다. 이둘은서로동등한위치와권리를가지고가족을꾸려가고있으며구성원모두가

함께 살지 못해도 항상 가슴으로 품고 있는 가족이라고 한다. 이 가족은 그 동안 힘겹게 운동해

왔던 국내외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의 성과로 두 사람이 가족을 꾸리는 데에 많은 지지를

받으며 아찔할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은

이새로운가족의탄생을알고있지못하다고한다. 그리고여전히한국에서두사람은남남이며

아무런혜택도, 아무런권리도없다. 내나라, 내땅에서인정받고지지받는것처럼가슴벅찬일

은없기에이가족은이곳에서‘예쁜가족증’을받기를원한다고한다. 이들은분명, '가족'이기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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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성애자 가족의 심층 인터뷰

친구사이에서는2006년 11월4일부터11일까지일주일에걸쳐현재의법률이나제도적테두리로

서는보호받고있지않지만충분히가족이라이름붙일수있는(혹은있었던) 동성애자가족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인터뷰는 동성애자로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 중

한 가족씩 선정하여 총 다섯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동성애자 가족

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고충을 비롯하여 각 가족들이 겪어온, 혹은 지금도 갖고 있는 특수한 문

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현재 동성애자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이 과연 무엇인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왜 필요한 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기꺼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일곱 분께 감사드리며 인터뷰를 한 이들의 아웃팅 문제를 고려하여 실명

을 밝히지는 않겠다. 

1-2-1. 공동체적 개념이 있는 동성애자가족제도를 꿈꾸는 레즈비언 커플. 30대

중반의 프리랜서인 마야씨와 30대 후반의 허씨는 6년째 동거하고 있는 레즈비언 커플이다.  

Q. 두 사람이 사귀고 동거해서 가족을 이루게 된 경위를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 마야: 2001년 1월에만나내년이면6년째이고사귀자마자, 즉 서로를애인으로받아들이자마

자동거를시작했습니다. 허씨가집에놀러왔다가그후로집에가지않길래자연스럽게같이살

게 되었어요. 동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라든가 하는 준비 기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Q. 같이 살고 있는 집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마야: 현재로서는제 이름으로되어있습니다. 이 집에이사올 때는허씨와만나기전이라서

요. 그 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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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비등 소득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마야 : 각자 자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부분은 서로 일정금액을 내서 한 통장에서 관리합

니다. 생활비통장과생활비카드는따로있습니다. 그통장은제명의로되어있습니다. 제이름

으로 한건 제가 소득세면제를 받으려고 그랬고요.

Q. 가사분담은 어떻게 하는지요?

● 마야 : 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리는 허씨, 청소도 허씨, 빨래도 허씨가 해요. (웃

음) 

● 허 : 초기잠시에만요리나청소를마야씨가하더니그 담부터는전혀안 해서, 많이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요리와 청소대부분은 제가 하고 빨래와 화장실 청소와 공부방 청소만 마야씨

가 합니다.

Q. 공통의 취미생활은 있습니까?

●마야: 취미는거의같아요. 공연보는거좋아하고영화보는거좋아하고... 다만운동하는건

조금 다릅니다.

Q. 일상생활에서 의견의 불일치나 다툼이 발생할 경우는 없습니까?

● 허 : 초기엔 다툼이 많이 있었죠. 

● 마야 : 주로 집안일과 성격 때문에 많이 있었죠. 저는 고양이와 비슷하다면 허씨는 개와 비슷

한성격이에요허씨가처음엔자기를사랑하지않는다고생각해서다툼이있었는데계속이야기

하면서 관계를 풀었고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리더군요. 현실적으로 제일 심하게 부딪친 문제

는 청소 부분 이었어요 허씨는 소위 말하는‘레즈비언 청소변태’라 할 정도로 결벽증이 있는데

제가청소를하더라도허씨가마음에들지않아서청소를다시하다가몸에병이생길정도였죠.

그문제로한동안싸우다서로한발씩양보하기로하고합의를봤습니다. 요리같은경우엔허씨

가 더 잘해서 지금은 허씨가 다하고 있어요.

Q. 다툼의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마야 : 말다툼을 하면 각자 방에서 심사숙고한 담에 합일점을 찾죠

Q. 커밍아웃 여부는?

● 마야 : 안 했습니다. 저의 집안에서는 친구랑 생활공동체를 꾸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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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집에 말했고 나의 미래는 이 사람과 함께 설계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집에서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둘이서 같은 계통의 일을 하며 함께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다만 양쪽 집에서

공히둘사이의진짜관계를알고있는것같기는합니다. 알면서도언어로써표현하지는않는것

이겠지요. 

Q.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 마야 : 명절에는 각자 집안에서 지내요. 특히 상대방의 가족한테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어서 저희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일부러 허씨를 불러서 일을 다 시키곤 했습니다. 그

랬더니 그 담에 저의 집안 관계와 허씨 사이가 좋아졌어요. 

● 허 : 저희 집에서는 마야씨를 막내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는 마야씨가 결혼하면 제가 혼

자 될까봐 걱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별로 걱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Q. 집안에서 결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 마야, 허 : 다행히도 거의 강요를 안 합니다.

Q.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마야: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동네가 문제인지 이웃들과

전혀소통하는부분이없어요. 옆집과는입주때부터알았지만그저인사만하는정도고, 산책시

매번 만나는 사람과도 인사만 하는 정도입니다.

Q. 직업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마야: 일단직업때문에사람들을많이만났는데그냥동업자로소개하다가지금은룸메이트

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Q. 서로의 친구분들하고는 자주 만나나요?

● 마야 : 이성애자일 경우에는 커밍아웃한 친구들이고 주로 동성애자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

들을 만날 경우에는 파트너로 소개합니다. 만났을 때 불편하거나 껄끄러운 친구들은 만나지 않

지요. 레즈비언 솔로 친구들보다는 레즈비언 커플들과 주로 만납니다. 

Q. 둘의 관계를 잘 모르는 분이 결혼 등의 이야기를 꺼낼 때도 있나요?

● 마야 : 네.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아,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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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어요. 그건아마도우리둘의관계가안정적이라서그런질문에도능숙하게대답할수있는

거 같아요.

Q. 두 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나요?

● 허 : 지금 당장이 힘들어서 생각을 못해봤어요

●마야: 저는노후연금정도를생각해봤어요그건수혜자를선택할수있어요. 아는커플중한

커플은수헤자를서로상대방으로지정하고가족들에게유산포기각서를작성하게할거라고하

더군요. 그방법이좋다는생각입니다. 지금당장은건강보험을하나더들고서로의이름으로된

집 한 채 정도는 갖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좀 이상적인 것 같지만 어느 마을에 모여서 같이 살 수

있는 타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Q.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마야, 허 : 제 이름은 집안 가족 밑에 올라가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내시고 계신가요?

● 마야, 허 : 지금은 안 내고 있어요

Q. 의료보험 등에서 배우자 관계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 마야: 많이생각해보고있죠. 현재는자동차보험등에특약으로누군가를지정할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Q. 공동명의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 마야 : 현실적으로 본다면 레즈비언 커플인 우리가 1가구 2주택을 가져도 둘의 관계를 부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등에서 이성애커플보다는 혜택을 받을 순 있겠지요.(웃음)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명의에 대한 생각을 고려중입니다.

Q. 두 분은 보험을 드신 게 있나요?

● 마야 :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건강을 관리하는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재해시 혜택

을 주는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Q. 두 분의 관계를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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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허 :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Q. 입양을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세요?

● 마야 : 입양은 싫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를 싫어해서요. 대신 개를 좋아해요.

● 허 : 개를 입양해야죠.(웃음)

● 마야 : 독신자 법이 통과되면 입양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혼자 보다는 둘이 키우는게 좋

겠지요. 동성애자 커플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한 다음에 입양을 선택할건데 그 과정이

매우중요할거예요. 다만동성애커플을바라보는사회적인식때문에그런과정이힘들것같아

서 안타깝기도 하네요.

Q.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마야 : 공동체의 개념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는 이성애

적 결혼 같은 개념은 답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 허 : 마야씨와 같은 생각이에요

Q. 결혼권이나 파트너십 제도 등 동성애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도 개인적으로는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 마야 허 : 등록을 하고 싶어요

Q. 가족구성권 운동에 대하여 조언 같은 게 있나요?

●마야: 동성애자만을위한제도라기보다는대안가족과관련한여러가족공동체를포괄한제

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 허 : 독신자들을 위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택청약주택부분이라든가 하

는 부분요. 현재 동성애자들은 같이 살아가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법적 혜택이 있다하더라

독신자로 남기를 결정하게 될 이들이 많을거니까요. 

Q.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 마야 : 사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지금 당장 무슨 혜택을 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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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커밍아웃을기반으로결혼권을거쳐파트너십까지단계적가족구성권을

꿈꾸는 조씨. 40대 초반의 조씨(영화제작자)는 남성동성애자이고 과거 동성애인과의 동거관계가 해소되면

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Q. 예전에 동거하다 헤어지신 분과의 관계형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대학시절, 그남자학과에서연극을준비한적있었는데친구의부탁으로그일을도와주다가

만났습니다. 그 땐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학교 졸업한 후에, 그러니까 13년만인 제가 서른 세살 때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 남자 쪽에서 제 기사가 실린 잡지를 보고 연락을 했더군요. 오랜 유

학생활끝에귀국하여한국에친구가없다며한번만나고싶다고하길래만났습니다. 그렇게만

났는데그남자가저에게자신이게이라고이야기했고학창시절부터마음에두고있었다는고백

을했었습니다. 애당초그와는가치관이나생활환경이달라관심은없었지만당시두사람다솔

로였던 상황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때라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애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Q. 동거를 시작한 계기는요?

● 그 남자는 혼자 살았고, 저는 그 전에 동거하던 애인과 결별 후 딱히 거주지가 없었던 처지였

던 지라 만남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살림을 합쳤습니다.

Q. 그 후로 몇 년 정도 같이 사셨습니까?

● 오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2년 정도 지난 후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로 하고 큰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서 얻은 돈을 보태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들어간 거죠. 

Q. 누구 명의로 얻은 집이었습니까?

●그사람명의로했었죠. 지금생각하면좀바보같은생각이었는데굳이공동명의로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성격상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면‘날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냐.’하는 식으로 따지며 불화가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다. 

Q.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요?

● 따로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사정 때문에 주소지를 집으로 할 수 없었죠.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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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저는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었죠. 

Q. 그때 두 분 다 직장이 있었나요?

● 저는 지금처럼 영화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잡지사 기자였습니다.

Q. 두 분 다 경제력 있는, 말하자면 소득이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공동의 소득 관리를 하셨나

요?

● 저는 사업을 어렵게 했기에 큰 돈은 없었고, 그 남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제가 의존을 하

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그 쪽에서 팔 개월 정도 직장을 쉬며 생활비가 부족했던 적은 있

었는데 그 땐 제가 적금을 깨어 충당했었습니다. 그 외엔 대체로 그 사람 통장을 받아 제가 관리

를 했습니다. 따로 제 통장을 갖지는 않았구요. 생활비, 공과금 관리도 다 제가 했구요. 대신 가

계부를항목별로하나하나다써서보여줘야했습니다. 써야할걸못쓴건아니었고, 그남자성

격상 매사 확인하고 싶어해서요.  

Q. 가사노동의 분담은 어떻게 하셨어요?

● 그 남자는 청소만 좀 도와줬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하구요. 처음엔 같이 하려 했는데 제 성격

상 그 사람이 대충하는 걸 그냥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럴 경우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쪽에서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제가 못 참았죠.

어느정도지나니까그쪽에선아예할생각을안했어요. 나중에헤어질땐그남자가저한테‘너

때문에 내가 자립형 인간이 못 되었다.’면서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지요. 

Q. 데이트나 여가생활 할 때 취미는 어땠어요?

● 취미는 잘 맞았습니다. 또한 그 남자는 제가 문외한이었던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 거의 매니

아 수준이었던 덕분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죠.

Q.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성격이안맞았죠. 그는애정결핍이랄까, 단한순간도자기가사랑받고있다는느낌이없으면

못견디는편이었습니다. 그래서사랑받고자하는요구가충족되지않으면심지어폭력까지휘두

르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물의를 많이 일으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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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력적인 성향을 처음 알게 된 후 관계 유지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 동거를 시작한 처음 8개월 동안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친절하게 잘 해줬고 우리 가족

들한테도 경조사를 먼저 챙겨준다거나 하는 등 제가 못하던 부분까지 잘했거든요.

저는 원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뺨을 맞았을

때는 상당히 놀랐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저는 그냥 실수였나 생각했었고

요. 그러다가폭력은점점심각해졌고심지어는경찰서에신고해서간적도있었어요. 집기를던

지고 문을 부수는 등... 헤어질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매달리니까 헤어지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일년에 몇 번만 참으면 되겠지 하며 계속

끌었습니다.  

Q. 가족에게의 커밍아웃 여부는?

● 그 남자의 남동생 이외에 어머니, 여동생은 그가 동성애자이고 저랑 애인사이라는 걸 알았습

니다. 다인근에살아서왕래도가끔했고, 특히그쪽어머님은저를많이이뻐하셨죠. 살림도잘

하고 당신의 아들을 잘 보살펴준다고... 우리 집에서는 여동생 둘이 알고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다만 직장에서는 다 알았죠.  

Q. 둘이 동거했을 때 상대방 어머니,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 어머니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조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을 때도 마치 며느리한테 하듯이, ‘니가 참아라... 그 순간만 참으면 우리

아들은 다 괜찮아진다.’이런 식이었죠. 엄마입장에선 우리 아들은 다 괜찮은데 성격상 약간의

결함만 있는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그 어머니가‘우리 아들이 이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니가왜떠나느냐’면서싸늘하게대하시더군요. 그가나한테행한폭력같은건대단

치 않게 생각하구요. 여동생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저희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위기상

황이벌어지면여동생한테구원을요청하곤했는데그녀가와서뒷수습을하고부서진집기들고

치고 하는 등 뒤치다꺼리를 많이 했습니다. 

Q. 직장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나요?

●그남자는자기를드러내주는걸좋아했습니다. 직장에서같이다니며인사를시켜주는걸좋

아했죠. 안 시켜주면‘내가 부끄러워 그러느냐’라고 하며 싫어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직장동료

들에게도잘대해줬습니다. 처음폭행을당했을때직장동료들에게헤어지라는충고를듣기도했

습니다. 나중에 헤어진 후에도 정말 잘 했다고 격려 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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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하던 시절에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땐그냥애인외에동성애자친구들은필요없다고생각했습니다. 그남자가다른게이들과

만나는것도싫어했고요. 그래서거의만나는친구가없었지요. 물론그와의관계가해소된후다

른동성애자친구들을만나면서일반친구들이나직장동료가해줄수없는부분들을채워주는이

반친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관계 해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폭력 때문에 저는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 당하다가 어느 날 정말 내가

죽을지도몰라라는생각이들기시작했거든요. 그런생각이든후단호히집을나와헤어지게되

었습니다. 

Q. 관계가 해소될 때를 대비한 경제적이라든가 현실적 대책은 있었습니까?

● 그냥 뛰쳐나와 결별을 선언했는데 그 남자는 옷 한 벌 안 줬어요. 옷가지는 몇 달 후에 일부분

만 찾았죠. 물론 지금껏 집 얻을 때 들인 돈도 못 돌려받고 있지요. 그땐 돈이 없어서 방도 못 구

하고 직장동료 집에 살았습니다.

Q.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달라졌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 결혼은 복잡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시간이 길게 되는 것 같습니

다. 제 성격상의 이유도 있고 또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이 겪는 결혼에 필요한 단계

를 건너뛰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사람을 모르는 상태로 살기 시작하고 막상 살면서 힘든 점을

겪는 것도 많은 거 같습니다. 

Q. 같이 사는 것이 혼자서 사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 성격상 혼자 사는 걸 못 견디는 편입니다. 외로움을 못 참거든요. 그러다보니 헤어지면 바로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사귀기보다 그냥 바로 사

귀니까... 내가 동성애자기 때문은 아니고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였던 시기에는 미친 듯 일에 몰두하거나 방황하거나 등 안정하지 못했어요. 애인과

동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일도 잘 되고 안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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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성애자의 경우 결혼이라는 구속력이 없어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는 견해는 어떻

게 생각하세요? 

● 커밍아웃을 한 커플의 경우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둘 사이의 관계를 아무도 모른다면 상관

없지만주위사람들이다아는경우, 공인된커플의경우는주위사람들과의관계나시선때문에

어느 정도 구속력이 생기니까요. 

Q. 지금 사귀는 애인의 경우에는 그런 구속력이 있나요?

● 네. 관계 유지를 위해 주위에서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커밍아웃한 직장동료나 동성애

자 친구들에게 일종의 감시를 받는다고나 할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싸울것도한번싸우게되고... 주변의눈을의식하는게훨씬좋고더잘되는거같아요. 가끔다

른커플들과만나는데그런관계도도움이되는것같습니다. 다른커플들이맺고있는관계의장

단점을 보면서 참고도 하고 서로 조언이나 충고도 해주거든요. 

Q. 파트너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가족이라고 보지 않아서 즉 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 앞서 말씀 드렸던 5년간 동거했던 남자와 헤어졌을 때의 경우겠죠.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우리가헤어졌을때정당한내돈을찾을수있었겠죠. 싸워서받아낼생각도했었는데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나서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 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죠. 

Q. 파트너와의 커플관계 즉 가족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으니까 커밍아웃을 해서라도 주변의 시선으로라도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건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거겠죠. 지금은 문제가 생

겨도보호를못받으니까요. 사실보호장치는많이필요한것같아요. 다른커플들의이야기를들

어봐도그것때문에불안해하는것같아요. 만약마음이변해서헤어진다면그건별문제가없지

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원인, 가족관계 등으로 헤어지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커

밍아웃을 안 한 경우에는 더 심하구요. 

Q.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중 결혼권과 파트너십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

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결혼권이 꼭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결혼권’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이

기 때문에 권리보장측면에서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겠지요. 훗날 결혼은 이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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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동성애자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는 보편적 인식이 생긴 후에는 결혼제도라는 제도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순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에게‘너희

들은 결혼은 못하니까 파트너십 관계나 맺어.“ 라고 한다면 불평등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가족구성권 운동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만큼 했으니 이 성과를 갖고 파트너십이든 결혼권이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는 꾸준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동성애자

도 가족을 구성하자고 외쳤다 정도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Q. 이슈화가 되려면 결혼권을 주장하는 커플들이 가시화되어야 할텐데,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웃팅의문제겠죠. 친구사이같은단체등에아쉬운부분도아웃팅에대한지나친염려를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장에서도 커밍아웃해서 잘 지내고 가족들과의 문제도 없으니까 남들

과 비교는 할 바가 아니겠죠. 남들이 나처럼 쉬운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의인권을주장하는단체에서어떤행사를진행함에있어서아웃팅문제때문에조금머

뭇거린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런 건 더 과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3. 부모의 간섭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화로 결별한 이씨. 이씨는 삽십대 초반

의 자영업을 하는 남성동성애자이다. 5년반 정도 동거하던 파트너 한씨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불화

로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다. 

Q. 어떤 과정을 통해 (헤어진)파트너와 동거를 하게 되셨는지?

● 동성애자들이이용하는인터넷싸이트를통해서만났습니다. 저로서는한씨가동성애자로서

맺은 파트너관계의 처음이었습니다. 만났을 때는 호감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제가 지방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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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보는 사이였는데 3주 정도 흐른 후 한씨가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 두었다면서 내려와서는 안 올라가더군요. 그리곤

제가하던일을배우겠다고해서같이살게되었습니다. 당시엔제가가게를확장해야할형편이

라 일할 사람도 필요했고, 같이 살던 친동생이 따로 나가게 되어 시기적 상황이 잘 맞았지요.

Q. 소득은 어떻게 관리 하셨나요? 가게의 명의라든가.

● 가게나 집등의 명의는 전부 제 이름으로 했어요. 일단 처음에 저의 부모님이 자본금을 대 주

셔서 가게를 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한씨한테는 월급으로 처음엔 백만원 정도 주었고 2년 정도

지나 급여문제로 한번더 논의 후부터 이백만원으로 올렸고 헤어질 무렵에는 오백만원 정도까지

올려서 줬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관리했어요

Q. 생활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분담 하셨나요?

● 한씨의 월급은 전부 한씨의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공동생활비나 한씨의 용돈까지 다 가게에

서버는돈으로해결했습니다. 하다못해담배한갑을사더라도가게돈으로샀지요. 실제로는저

한테월급을받지만가게의다른직원들한테는동업자라고했기때문에그럴수밖에없었습니다.

가게와 관련한 돈 관리는 다 제가 했고 생활비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Q. 가게일 외에 집에서 가사분담은 어떻게 하셨나요?

● 그는 집안일을 거의 안 했어요. 동성애자커플들이 모이는 동호회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른 커플분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사는 것 같더군요. 제가 보기엔 경제력을 담당하는 사람

과 가사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사는 커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성애자 커플들

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동갑내기라서 그런지 그런 역할분담은 없었고. 친구랑 사는 듯한 느낌이 강했던

거 같아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음식과 설겆이는 제가 하고 빨래와 애완견과 관련한 것은 한씨가

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사실 집에서 밥을 해먹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Q. 취미생활 등 일 이외에 함께 공유한 시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처음 몇 년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기 때문에 거의 사적인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가

게바로앞에극장이있었는데도5년동안한번밖에영화를보러가지않았어요. 남자둘이서극

장을가거나다니는게좀어색하다고할까불편하게느껴졌던탓도있엇구요. 주로집에서같이

비디오를 보거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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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한 3년 지나서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출근시간도 조정했습니다. 그

후엔 해외여행을 1년에 두 번 정도 다녔습니다. 그 즈음에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국내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Q. 같이 사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견해 차이나 다툼 등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 종종 다툼을 했습니다. 가사일을 왜 안하느냐는 등의 일들로도 가끔 다투었고, 또 한씨는 좀

사치하는 편이라 그런 걸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가게 운영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외도를 한 경우도 있었는

데... 그문제로심각하게싸우지는않았어요.  바람핀사실도몰랐으려니했는데나중에보니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싸울 때는 동갑이라 좀 격하게 주먹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서도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 양보하면서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한 두 해 정도는 불화

가 있으면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둘 중 한 명

이 그냥 양보하는 걸로 해결을 봤죠

Q. 커밍아웃은 하셨나요?

●친구들한테는일부분했고가족들은전혀모르고있습니다. 직장동료의경우몇몇은알고있

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커밍아웃을 자발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한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알

려진 겁니다.

한씨와헬스클럽에같이다녔는데그친구가어느날헬스클럽에서머리가아프다면서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갔더니 헤어지자는 쪽지를 남겨놓고 완전히 나간 거였습니다. 저도

답장을썼는데직장동료중한명이와서쪽지를보고알았고, 약간의그런소문이있어서알고있

더라고 하더라구요.

Q.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처음에같이살게되었을때그때는제가여동생과같이있었는데군대동기라고소개했지요.

워낙 갑작스러워서... 그렇게 말했고, 헤어질 때까지도 군대동기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

다. 계속 가게를 확장하고 그래서 그냥 같이 동업하는 군대동기로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서로 어머님의 생일은 같이 챙겨주는정도로는 했습니다. 각자 상대방의 집

안일에 신경을 쓰려고는 했지요. 예를 들어 제 여동생결혼식 뒤치다꺼리는 한씨가 다 맡아서 해

주었더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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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 가량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일을 돌볼 수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가 어머님과 함께

묵묵히 가게 직원들 통솔하며 잘 관리해주었어요. 헤어진 후에도 한씨는 제 어머님하고는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다름없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밍아웃을

안했기때문에서로집안에서오해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 제어머님은한씨의월급이너무많

은게아니냐고했고, 한씨의어머님은그에게언제까지남의밑에있을거냐면서, 저만잘되고넌

뭐냐면서 많이 다그치건 같았습니다. 

Q. 이웃 등 주변 분들하고는 잘 지내셨나요?

●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웃 중에 한두 분이 농담조로 두 명이서 사귀냐고 하면 그냥 웃거나 '

그래보여요' 라고되묻고했죠. 이웃상가직원들이관심을주셔도그냥웃음으로넘겼습니다. 일

반 친구들 중에서는‘재가 네 스타일이냐’, ‘어디가 좋냐? 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가끔 술자리

에서 안면을 튼 정도였습니다. 

Q. 동성애자 친구분들하고는 잘 지내셨나요?

● 한씨는 친구가 전혀 없었고, 전 좀 있었어요. 한씨는 저를 만나기 전 연애 경험이 있기도 했는

데 동성애자 친구들을 별로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친구들을 만나는 걸 싫어했

고2년정도는전혀만나지않았습니다. 서로믿음이좀쌓이고난후에는제가친구를만나는걸

막지는 않더군요. 가게가 안정되고 여유가 생긴 후부터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기도 했는데 한씨

가 제 핸드폰 위치 추적같은 걸 하기도 했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

지요. 헤어진 다음에 한동안은 같이 만나던 동성애자 친구들하고의 교류가 불편하기도 했습니

다.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Q. 두 분이 같이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주로 미래의 불안이었죠 가게나 집이나 전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한씨는 조금 불안해 했

어요. 통장에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가게 확장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기 돈이 아니라

고 불안해했죠. 

양쪽집안에서서로다그친부분도있었구요. 그런이유들로인해서저도지쳐갔고, 한씨도지쳤

고... 결국한씨의입장에서본다면내가내밥그릇만챙긴다고오해를했던탓에떠난것같았습

니다. 후에 한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해주겠다고 달래봤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마지막에 산 집의 명의를 그 친구이름으로 했으면 관계가 좀 더 오래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 완전한 커밍아웃을 안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의 이름으로 하기가 부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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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나 동생 명의 아니면 어머님 명의로 하곤 했는데 한씨

는 많이 실망했겠죠. 헤어지면서‘네 가족의 욕심 때문에 지쳤다’라고 그러더군요. 공동명의도

생각했지만저의집에선왜한씨의이름으로하냐고그러더라구요. 관계가불안정해서한씨는자

기는여자와결혼하고나하고는일주일에한번정도보면안될까라고물어오기도했지요. 그땐

제가 일주일 동안 울고 불고 하면서 잡았지요.

지금은누굴만나더라고동거는하지않을것같습니다. 결혼적령기인삼십대초반의남자가다

른 남자와 동거를 하기는 힘들겠지요. 제가 더 어리거나 집에서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모르

겠지만 현재로서는... 주위의 시선이라든가, 둘 사이의 구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헤어지면서 한씨는 자기가 살 집의 월세 보증금과 자기 먹고살 적당한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하

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주기로 합의를 했지요

Q.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나요?

● 가게 확장하자.. 그리고 잘되게 하자. 이런 것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돈 번 것은 가게 확장에

재투자 했어요. 너무 먼 미래라 여겨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힘들게 지내

야하는줄알았어요. 보험도수혜자를각자부모님앞으로했고, 공동명의의은행통장은있었지

만 그건 여행가기 위해서 만든 거라 일정금액을 넣기 보다는 그냥 번 돈을 넣은거죠.

한때 한씨가 하도 불안해해서 그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준 적도 있었지만 막상 만기되었을 때

는 가게를 확장하는데 써버렸어요. 

처음 동거할 시기엔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은 재산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각서

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농담 삼아 공증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도 했지요. 그래서 헤어진 다

음에재산을주지말까생각도해봤지만, 그간의정도있고, 재산의절반가량무리하게달라고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 친구는 10분의1도 안 가져 간다고 생각하겠죠.

Q. 두 분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는가족이라고생각했어요. 결혼적령기라는나이때문에주변시선이나가족들때문에관

계가오래지속되기가힘들거라는생각도했지요. 심지어는각자결혼하고가끔씩보는그런관

계를 맺을까도 생각해 봤었죠

Q.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보호장치가있다면아마도했을것같습니다. 그런제도가있었다면헤어지는게쉽지않

았을것이고금전적이나이런부분에서많은부분이해결되었겠죠. 동성애자들을위한결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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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혹은 가족제도가 있었다면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Q. 입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 아니요. 좀 더 나이가 들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요.

Q.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 그런제도가만들어진다면, 이용하는사람들이신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관계에대해너

무쉽게생각하지말고진지하게고민해야겠지요. 요즘나이어린친구들은관계맺는일을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일시적 감정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 구성의 문제는 쉽게 결정내릴 부

분은아니라고생각해요. 기왕이면해소하기어렵게만든다면더좋겠지요. 아무튼다만둘의감

정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2-4. 자식을 양육하는 마음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구분이 없다고 말하는

정씨.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십대 초반의 정씨는 부모님과 살며 본인의 아들 한 명을 양육하고 있다.

정씨는 한 때 파트너와 함께 부모님 및 아들이 있는 자신의 집에 이 년 간 동거했다. 

Q. 어떤 계기로 파트너랑 같이 살게 되었는지?

● 그 친구는 지방출신이었고 서울에 와서 제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처음엔고시원에서지냈었죠. 힘들어보여서집에몇번데려가곤하다자연스럽게같이살게되

었습니다. 

Q. 같이 살던 시절에는 그 분도 주소를 이전하시든가 하셨나요?

● 주소지는 이전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우편물 같은 걸 받아야 하니까 이전했죠. 

Q. 방 하나를 같이 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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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방 하나, 아들방 하나, 그리고 그 친구랑 저랑 같이 한 방을 썼죠. 커밍아웃을 안 한 상

태였기때문에부모님은아들의애인이라고는생각안하고그냥아들의친한동생이라고해서부

를 때도‘막내야, 막내야’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Q. 커밍아웃은 안 한 상태입니까?

● 제가 게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고, 파트너 역시 그냥 일을 도와주는 동생으로만 알고 있었

죠. 만약 집에서 안다면 호적에서 파일지도 모르지요.

진짜로 친한 일반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술 마시면서 애인이라고 말한 적 있습

니다. 그때그친구한테쪼인트를까였습니다. 삼년전인데.. 지금도그친구는저를볼때마다정

신차리라고말해요. 그쪽입장에선용납이안되는거죠. 저같은경우젊었을때여자들사귄적

이 많았거든요. 결혼하고, 애도 낳은 후에 제가 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Q. 상대방 가족 역시 아들이 게이라는 걸 모르고 선배 집에 사는 정도로만 아셨나요?

● 네. 친구 어머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같이 밥을 먹는 등의 일은 있었지만 애인이 아니라 선

배라고 여기셨겠죠. 

Q. 아들은 그러면 파트너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Q. 가사일 분담 같은 건 특별히 하셨나요?

● 집안일은부모님이집에계시니까저희가할필요가없었고그친구는바깥에서내가하는일

을같이도와줬죠. 집안일을하거나뭘해먹을땐두사람중아무나덜피곤한사람이먼저했죠.

먹는 것도 더 배고픈 사람이 했고요. 집안 문제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Q. 파트너와 둘이서 취미생활을 공유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가족과함께살았고또일을같이했으니그런건힘들었죠. 둘이서할수있는거라곤가게끝

나고 나서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가끔 날 잡아서 같이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한 정도지요. 

Q. 같이 사셨을 때 파트너 역시 한 가족이라는 생각도 드셨나요?

● 시간이흐르니까애인이라는것보단식구라는생각이더들었지요. 둘이서만있는거랑또식

구들이랑 같이 있으며 사는 감정은 또 다릅니다. 만약에 둘이서만 있다면, 그땐 제약을 받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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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없으니까 더 편할 지도 모르지만, 가족관계 속에 있을 때는 서로 더 조심할 부분도 있고 서

로 다투어야 할 때도 덜 다투게 되곤 했죠. 일반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때 조심스럽게 행동

하고 덜 다투는 것처럼 말이죠. 

Q. 아이와 셋이서만 사는 그림도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 당연히그랬죠. 솔직한심정이야그렇게살고싶기도했지만부모님을모셔야하는상황이니

까.

Q. 아들이 아빠가 게이고 같이 사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걸 이해해 줄 것 같습

니까?

●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정체성의 부분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비 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사회가 좀 더 개방이 되고 사람들의 인식도가 지금보다 나아진다

면다르겠지만요... 지금아이들은우리가자랄때랑달라서언젠가스스로알수는있겠죠. 하지

만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Q. 다른 이반친구들과의 관계는? 

● 잘 지냈어요. 다들 애인으로 인정해 줬구요. 전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

인이 밖에서 딴 짓을 할 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런 순간이 온

다면관계는끝난거라고봐야죠. 사실그친구는소극적인편이라제가사람들많이만나게끔부

추기기도 했습니다. 

Q. 둘 중 한 사람이 늦게 귀가하거나 하면 가족으로서 염려가 될 수는 있겠죠?

● 물론 한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술을 너무 먹지 않나 걱정은 되었겠죠. 의심하는 건 전혀 없었

을 겁니다. 서로 못 믿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Q. 같이 살아서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관계가 해소되었지만

그 시절을 떠올리신다면요?

●기본적으로잠자리나데이트하러나가지않아도된다는것등기본적인것이겠죠. 항상같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Q. 불편했던 점은요?

44●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 제1부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 글쎄요... 그건 일단 집에서 가족들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 정도였겠죠.

Q. 여행을 갈 때는 두 분이서만 갔나요, 아님 가족들과 다 같이 가셨나요?

● 둘이서만 간 적이 많았고 온천 같은 곳엔 가족들과 다같이 가기도 했구요, 또 파트너가 아들

만 데리고 어디 놀러가기도 하구요. 절 대신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준 것도 많았습니다. 

Q. 두 분이서 같이 미래를 구상한 부분은 없었나요? 

● 글쎄요, 세월이 지난 후엔 둘이서 따로 나가서 집을 얻어서 산다는 막연한 생각은 했죠. 같이

살 때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보험 같은 건 다 각자 들었고요. 

Q. 공동명의로 적금을 들거나 하진 않았구요?

● 카드를하나그친구한테줘서쓰게했습니다. 사용내역에대해서는그쪽에서이야기를했고

요. 두 사람 다 흥청망청 쓰거나 하는 부분이 없고 검소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Q. 보험수혜자를 지정할 때 둘이서 상대방을 지정하는 부분도 없었습니까?

●그러진않았습니다. 사실제가그친구에게보험을하나들어주긴했는데그건자기몫이고... 

Q. 지금은 관계가 해소된 상태인데 보험은 해약 안하셨어요?

●헤어진지오래되지도않았고제가아직넣어주고있어요. 핸드폰도제가만들어준거라요금

은 제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 지금도 연락은 가끔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같이 일하면서도 따로 월급을 주진 않았거든요. 같이 쓰고 같이 사곤

했으니까. 보험이나 핸드폰 요금은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그만두겠죠. 

Q. 그럼 아직 재결합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헤어진 이유를 여쭤봐도 될지요?

● 재결합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대수롭지 않은 말다툼이 빌미가 되어 헤어졌습니다.

Q.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셨다는데,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 등의 제도적 장치로 보호받

고 있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을까요?

● 누구나 이반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성애자부부들의 경우엔 서류상의 끈이 있

으니까. 근데이반들의경우엔십년을살든이십년을살든헤어지면바로남이되지요. 결혼이나

파트너십 제도가 없으니까 쉽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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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나 부모님이 파트너를 보고 싶어하진 않아요?

●아들은가끔그래요. 삼촌은왜안들어와요라는식으로... 가족들에겐그냥지방에일자리얻

어서 간다고 했으니까... 그 친구가 가끔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챙겨주기도 해요. 

Q. 만약 추후라도 동성애자의 결혼권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고 권리가 보장된다

면 등록하실 의향은요? 

● 찬성은하지만제가직접하진않을것같아요. 아웃팅때문에, 가정이라는테두리때문이죠.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일반 사회의 편견이 없어진 후라면 할 수 있겠지요. 

Q. 아빠가 동성애자라서 아들에 대해 갖는 특별한 생각, 혹은 양육시 남다른 점은 있습니까?

● 아들에게 자꾸 여자 친구가 있나 묻곤 해요. 혹시 이 녀석도 커서 동성애자가 되지 않을까 하

는걱정이듭니다. 집에혼자있을때동성애자를위한인터넷싸이트에들어가고싶은생각도있

지만흔적이남거나아들이볼까봐컴퓨터앞에앉지도않게되요. 저야이렇게살지만자식만큼

은 안 그러길 바랍니다.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요. 

Q. 만약 아들이 게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도 다른 이성애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못 받아들일 것 같

습니다. 

Q. 게이라서 다른 이성애자부모에 비해 더 못해주는 부분, 혹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 밤에 일을 하는 이유로 일단 애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애가 자라면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시간이 많아지더군요.

Q. 외국의 통계를 보면 동성애자부모의 자식은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란다는데요?

● 커밍아웃을 한 부모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성애자와 똑같이 행동하니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아이 학교 가는 건 챙겨주고, 학교 갔다 오면 내

가 나오기 전에 얼굴 보는 것... 하루에 두 번씩 아이 얼굴 보는 건 지키려고 합니다. 또 술을 먹

었을 땐 술 깨고 나서 들어가지 술 취한 상태로는 안 들어갑니다.  

Q. 본인은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동성애자의 경우 입양을 원하거나 자식을 원하는 분

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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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 결혼하기 전에 성정체성을 깨달았으면 결혼을 안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애를 갖고

싶어 하는 동성애자도 있죠. 하지만 자식에 얽매이고 규제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

로 게이커플들에게는 둘이서 일단 잘 살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둘이서는 애를 잘 키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키우다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게다가 동성애자의 경우 둘이 끝까지 잘

가면 모르지만 헤어지게 되면 애는 어떻게 되나요?

Q. 만약에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결혼제도 같은 것이 생기면 아이에 대한 친권이

보장되고 헤어진 후에도 양육권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아직까지 유교사상의 영향이 크고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선 힘들겠죠. 이십년 정도는 더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동성애자들의 가족구성권운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혹은 요구사항은요?

●하나하나들춰낼건들춰내고공유할수있는건공유했으면합니다. 다른나라처럼결혼해서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걸음마 단계 정도니까요. 점점 더 나아지겠지요. 사회도 개방적으로

변하고이슈도되고했으면좋겠어요. 매년퀴어퍼레이드를하는걸보면조금씩나아지는것같

고, 텔레비젼 드라마를 봐도 요즈음엔 흔히 동성애자들도 등장하곤 하니까 나아지겠죠. 

동성애자들이 파트너를 사귈 때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는 책임감

을 갖고 오래토록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5.파트너가아니더라도가족을꾸릴수있다고말하는김씨와박씨가족.서

울에서 2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김씨(39세)와 박씨(38세)의 인터뷰내용이다. 이들은 애인(파트너) 사이가 아닌

오랜 친구 사이이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공동생활을 꾸리고 있다.  

Q. 처음에 어떤 연유로 만나서 같이 살게 되셨는지?

● 박 : 8년쯤 전에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안에서 활동하며 처음 만나서 마음 맞는 친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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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던사이였고, 작년초두사람모두개인적사정상하우스메이트가필요한상황이라제가제안

을 했었습니다.   

● 김 : 박과 살기 전에 다른 룸메이트랑 살았지만 서로 잘 맞지 않는 상황이었고, 박과는 오래

전부터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Q. 지금 두 분이서 살고 있는 집을 얻을 때는 명의는 어떻게 또한 주소지는 어떻게?

● 박: 전세금은절반씩부담했습니다. 명의는일단제명의로했고세대주역시제이름으로되

어 있습니다. 

Q. 생활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분담하시는지요? 커플도 아니고 친구관계이신데?

● 박 : 반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네것

내것 크게 가리진 않습니다.  

● 김 : 박이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웃음) 

● 박 : 제가 더 쓴다고는 하지만 벌이가 제가 조금 더 나은 편이라 불만은 전혀 없고 둘 다 검소

한 편이라 별로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Q. 가사노동은 어떤 식으로 분담하십니까?

● 박: 정확하게청소는누구, 빨래는누구이런식으로나누진않습니다. 그렇게시도해봤는데

오히려불만이생기고별로효과는없었어요. 지금은집에있는시간이많은사람이집안일을하

는 편입니다. 요즘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김에게는 좀 미안해하고 있죠. 

● 김 : 집안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혼자 살 때랑 비교해서 더 힘들지는 않아요. 제가 원래 아주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 박: 저는사실김에비해서는깔끔한걸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김이게으르거나일을안하

는 게 아니니까 불만은 없어요. 

Q. 서로 돈 관리도 각자 하시나요?

● 김, 박 : 네. 애인 사이도 아니고 수입이나 지출이 각자 다르고 하니까요. 

Q. 집안에서의 생활이나 취미, 식사 등 공유하시는 시간은 많으신가요? 

● 김 : 굳이 집안이 아니더라도 게이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많았죠. 수영도 같

이 다니고, 술도 같이 마실 때가 많고 그렇죠. 

48●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 제1부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 박 : 집안에서라면함께사는사람들끼린밥을같이먹는게 중요하다고생각해요. 집에있을

땐 가급적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지요. 밖에 있을 때도 뭐 좋은 걸 보거나 하면 김을 생각하게 되

고, 영화를 본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도 같이 할 의향이 있는 지 먼저 물어보고 또 챙겨주

게되더군요. 또직장생활하면서겪은개인적인일들을집에오면이야기하곤하죠. 이성애자가

족들이 저녁시간에 귀가하면 그런 것 처럼요.   

Q. 성격이나 취미나 등등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 박 : 김은 말수가 적은 편이라 불만 있는지 몰라요.(웃음) 

● 김 : 안 맞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원래가 같이 잘 다니고 취미

도 공유하던 친구였으니까요. 

● 박 : 예전부터 잘 알았던 사람이고 같이 살 하우스메이트로서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

각했으니까 같이 사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 없었던 거 같아요. 조그만 불만이야 있을

수 있겠죠. 

● 김 : 박이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속으로 얘가 오늘 또 늦네. 술 많이 먹고 다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은 되지요. 

Q. 커플이 아닌데도 그러세요?

● 박 : 네. 주로 제가 늦게 귀가하지만 어쩌다 집에 일찍 왔을 때 김이 없으면 어쩐지 허전하기

도 하고‘왜 없지. 어디 간 거야?’하고 찾게 됩니다. 

Q. 커밍아웃 여부는요?

● 김 : 직장에는 안 했고 가족들에게는 했죠. 일반 친구들한테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전고향도지방이고지금나이도있고하니까일반친구들은자주못만나거든요. 일년에한번정

도 연락하는 정도의 사이인데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Q. 부모님들은 하우스메이트가 있는 걸 아나요?

● 김 :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누구랑 사는지는 모르죠.

● 박 : 저희 집에선 알고 있습니다. 

Q.시골에 있는 혈연가족 분들이 지금 사는 집에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 김 : 가족들이사실잘 방문하진않아요. 가족들이동성애자인나를대하는건 그래도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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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생이고 해서 부담이 없겠지만 다른 동성애자를 보는 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친구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커밍아웃했던 일반친구가 서울에 온 적 있었는데 집에 와서 자고 가라

고 했더니 그쪽에서 거절하더군요. 

Q.부모님은 두 사람의 동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혼자 사는 것과 비교해서?

● 김 : 박이랑 살기 전에 다른 친구랑 몇 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랑 조카랑 한 번 왔다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 박 : 저희부모님은김이랑사는걸 보고그나마다행이라생각하신듯 해요. 커밍아웃한이후

아들이 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지금도 그런 편인데, 김을 한번 만나고나서 저에

대한 걱정이 좀 누그러들었던 거 같습니다. 

Q.두 사람 중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척을 데려오거나 소개한다면 어떻게 대하실 거 같아요?

● 박 : 그냥 내 친척 내 조카, 이모 고모 대하듯 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당연한 거죠. 다만 저희

집에선 제가 게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고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나 김이 부담을 느낄 만한 일

을벌이실까, 괴롭히지나않을까걱정이되고김에겐미안한점도있지요. 이건우리가동성애자

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Q.직장에서는? 왜 혼자 사냐고, 누구랑 사냐고 묻지 않아요?

● 김 : 옛날 직장에선 직장동료들한테도 커밍아웃을 했었는데 지금 직장에선 일일이 이야기하

기 귀찮아서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있다는 정도로만 대답해요.

● 박 :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Q.사는 동네에서는요?

● 박 : 서울같은대도시에사는사람들이옆집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관심을갖진않겠죠. 우

리 동네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도 짧고 이웃집 일에 관심 없잖아요? 하든 안하든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Q.다른 이반 친구들과의 관계는요?

● 김, 박 : 친구들이 대부분 겹치니까 다들 잘 지내죠. 

Q.2년간 사셨는데 살기 전과 살고난 후의 장단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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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외롭지 않아서 좋지요. 

● 김 :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서로 모르는 상태이고 공유하는 부분

이 없었던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면 어려운 점에 부딪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서로 힘

이 많이 됩니다. 

Q.친한 친구사이니까 서로의 인생에 대해 참견하지는 않나요? 

● 박 : 글쎄요. 김은남에게싫은소리를하는성격이아니라서인지저한테그런간섭은안하더

군요. 제경우에도실제로잘못하지만원칙적으로해야한다고생각해요. 예를들어연애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김은지금사귀는사람이있는데저는그분이마음에들거든요. 만약마음에안

들었다면 조심스럽게 말했겠죠. 그밖에 살면서 힘든 부분은 상의를 하구요. 도움도 받습니다. 

Q. 앞으로 계속 살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 꿈이나 서로 공통으로 그리는 꿈은 있나요?

● 박 : 애인사이가 아니니까 딱히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혈연가족의 경우 형제 중 한 명

이 결혼하거나 분가해서 따로 살더라도 여전히 형제이듯이 제 경우 만약 지금의 동거관계가 깨

어지고따로살게되더라도여전히가족처럼여겨질것같습니다. 일반친구들이잠시필요에의

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살다가 마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 김 : 막연하게나마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곁에 있을 것 같은 사이라 생각합니다. 커플이 아니

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공유는 건 없겠지만 정신적인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요. 

● 박 : 사실 이웃에 다른 게이 친구들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밑반찬도 나눠먹고 특별한

일 없이도 진짜 가족들처럼 한번씩 들여다보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긴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웃으로 살자. 게이실버타운을 만들어 살자 는

등의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 정도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일 수 있겠지요. 

Q.커플이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사는 공동체, 친구 사이를 제도적으로 엮어주는 장치가 필요

할까요? 

● 김 : 그런 제도가 생기면 실제로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 박 :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만약에 지금 김을 가족으로 등록시켰다

가 애인이 생긴후에그애인역시가족관계로포함시키고싶을경우, 꽤복잡해지겠죠. 아무튼김

과저의같은경우는“한시적인생활공동체인비혈연가족”이란말로표현할수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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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금 상황에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논의가 결혼이나 파트너십 관계 이상까진 나가진 않

은 것 같습니다. 

● 박: 그런데죽을때가되어서애인보다함께산친구가내인생에선더소중했다는생각이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내가 유산이 있고 그걸 친구에게 상속해주고픈 마음이 들수도 있을텐

데... 그런 제도가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보험수혜자를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Q.동성애자의 입장에서 보험수혜자를 누구한테 주어야 할까요?

● 박 :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떠나서 납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

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들은 수혜자는 직계 혈연가족으로 강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얼마 전에 연금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하며 알아봤었는데 일부를 제외하곤 다 혈연 가족한

테로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더군요. 심지어는 사회단체에 돌아가는 것도 제한되어 있더군요. 

Q.동성애자 입장에서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박: 교과서적인이야기지만동성애자커플이나독신자에게도궁극적으론입양권이보장되어

야겠지요. 물론저는개인적으로양육에대한욕심이없기때문에할지는모르겠어요. 양육은애

완동물을 기르는 일과는 다른 거잖아요. 소유욕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다며 쉽게 말하는 이들을

아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개를 키우라고 말하곤 해요. 

Q.파트너십이나 결혼권이 인정된다면 등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 지금상황에서는법적인장치가마련되고등록을하더라도실제적인부분들즉보험이나

수당 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많은 상황에서 아웃팅을

감안해야 하니까요. 여건이 된다면 한번 부딪쳐보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박: 개인적기호에무관하게제도가밑받침된다면충분히싸워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편견

이나 반대세력에 공격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법이라는 보호받을 구석이 있게 된다는 거니까요.

Q.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망이나 에 바라는 말이 있다면?

●김: 올해의개괄적인성과물을바탕으로내년엔구체적이고실제적인이야기를했으면해요. 

● 박 : 무엇보다 게이커뮤니티 내에서 동성애자커플들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합니다. 사실 가족

구성권 문제는 눈에 드러나지 않아 힘든 것 같습니다. 관계된 법적 사례도 많지 않은 거 같고요.

또한동성애자들중에서가족구성권문제를애써외면하려는이들이있는거같아안타깝습니다.

아웃팅 문제가 걸리기 때문인지... 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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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종차별실태정리및현재상황에서가능한대처방법

1-3-1. 의료결정권. 현재 동성 배우자 또는 동성애자 가족은 입원과 수술 여부의 동의, 치료 과정에

대한 결정, 면회 자격, 사망 확인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보호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사례:

● 내 파트너는 내가 수술을 하고 입원 했을 때 간호를 해 주고 보살펴 주는 실질적인 보호자이

며가족이다. 그런데동성파트너는이러한때가족으로서인정받지못했다. 이번의수술은경미

한 것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긴급사고 큰 일이 있을 때, 또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때에 내가 믿

고 의지하는 파트너가 제도적으로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

다. 이러한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발표자1 - 천정남씨)

● 아까 천정남 씨가 이야기했던 병원에서의 일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당했다. 항상 처리가

늦어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발표자2 - 김명우씨)

● 작년 초에 내 파트너가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동의서를 쓰

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가족 이상의 사이라고 말을 해도 둘은 친구 사이이고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100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내면 입원 동의서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친한 게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그가 남편인 것처럼 말을 해서 입원을 할 수 있었

던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 파트너는 여기 있는데 게이가 와서 사인을 했었던 것이다. <동성애자 가

족구성권 자료집> 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1장)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스피크 아웃”> 및 <동성애자가 선정한“예쁜가족”대회>

사례 정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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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가족형태에따른차별해소와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연구모임」에서여성학자조주은씨

는 <수술 동의서에‘보호자’의 서명과 날인을 둘러싼 정치>라는 글에서‘환자가 수술을 해야 할

경우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보호자를 부르는데“자신이 보호자이다.”라고 말하면 병원 측에서는

별도의 확인절차 엇이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글에서는‘이대부속 동대문 병원의 간

호사는 보호자의 자격요건을 묻는 질문에 관하여“19세 이상인 직계가족이어여야 한다.”고 대답

했지만, 직계가족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느냐의 질문에“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라고 전했다. 긴급한 상황을 요하는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에

대한보호자자격의확인절차가없다면이를이용해신분을위장할수도있겠으나, 병원측이인

정하는 19세 이상의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며 환자 보호자로서 당당

하게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 

1-3-2. 재산권. 파트너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성간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

망할시 재산의 50%는 부인에게 상속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억원 미만의 재산이 상속될 때는 상

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결별이 아니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예전에15년동안같이산사람이있었다. 헤어졌을때에는경제적인문제가생기더라. 이

성 부부가 이혼했을 때처럼 재산 분할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경제력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

이 필요했다. 이렇게 제도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도 재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발표자 2 - 김명우씨].<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1)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스피

크 아웃”> 및 <동성애자가 선정한“예쁜가족”대회> 사례 정리’에서 발췌

Q. 관계가 해소될 때를 대비한 경제적이라든가 현실적 대책은 있었습니까?

A.그냥 뛰쳐나와 결별을 선언했는데 그 남자는 옷 한 벌 안 줬어요. 옷가지는 몇 달 후에 일부

분만찾았죠. 물론지금껏집을얻을때들인돈도못돌려받고있지요. 그땐돈이없어서방도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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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직장동료 집에 살았습니다. [커밍아웃을 기반으로 결혼권을 거쳐 파트너십까지 단계적 가족구성권을 꿈꾸는 조씨]. 

Q. 두 분이 같이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A.주로 미래의 불안이었죠. 가게나 집이나 전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한씨는 조금 불안해

했어요. 통장에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가게 확장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기 돈이 아니

라고불안해했죠. …(중략)…. 마지막에산집의명의를그친구이름으로했으면관계가좀더오

래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간섭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화로 결별한 이씨] .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2) 동성애자로서 구성한 가족 심층 인터뷰 정리에서 발췌

동성애자 커플은 동거 관계를 시작한 시기 그리고 관계 해소 후 시기에 재산 문제와 관련한 다양

한의견교환이필요하다. 관계를시작한시기에공동재산을공동명의로설정한이후이행각서를

작성하는것이가장안전한방법이다. 관계해소이후에도충분한법적효력을발휘할수있다. 다

만 동성애자 커플이 사망 후에 사망자가 동성 파트너를 상속자로 지정하였다하더라도, 현행 민

법 체계에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상속 우선순위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상속포기각

서를 받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힘들다. 

1-3-3. 사회보장/연금/보험수혜권

의료보험, 각종 민간 연금 및 보험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국민연금의 상속, 가족수당의 수취, 경

조사 부조 및 휴가 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동성 커플 허여씨는 직장에서의 배우자 수당 월 3만원

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배우자는 따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보

험료를내야한다. 결혼휴가, 배우자부모형제의장례, 환갑등의경조사휴가를받지못했고, 배

우자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가족간병휴가도 얻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1500만 원가량 금

액을 납입한 본인이 사망한다 해도 동성 배우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결혼 전에 가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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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혼 이후에는 이것을 일일이 친구

관계로서 파트너로 새로 지정해야했다. 보험의 부부한정 특약도 이용할 수 없었다. 많은 불이익

과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발표자 7 - 허여씨]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1부 -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1)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스피크 아웃”> 및 <동성애자가 선정한“예쁜가족”대회> 사례 정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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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률적 접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률적 접근”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동성

애자 가족구성과 관련한 한국의 법적 현실로서 혼인이나 가족에 관한 헌법의 해석 및 현행 민법

의 규정,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로는 해외의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과 관련한 제도적 현황을 총괄하여 정리한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바

탕으로동성애자가족구성권을어떻게법적으로접근할수있을지현실적인문제를고민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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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성혼과 가족제도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동성혼이 법률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은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에 포함시키는 방식과, 혼인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

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등

은 동성혼을 이성혼과 동일한 '혼인'으로 보는 법률을 제정하여 수용하였고, 프랑스나 미국의 하

와이, 버몬트주등은동성혼을이성혼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사회적결합'으로보는법률을제

정하여 법률적으로 수용하였다. 이하에서는 동성혼을 새로운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한프랑스의경험, 동성혼을혼인으로포함시킨캐나다의경험과현재각주별로다른양상을보

이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의 법률적 수

용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2.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1) 근현대의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은사회의가장기본적인제도의하나로서, 교육과사회구성원의재생산이이루어지는기본

적인 단위이다. 근대적 가족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의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은 '혼인과 혈연을

매개로 구성되는 혈연공동체'를 의미했다. 그런데 이성혼을 바탕으로 하고, 출산에 의하여 혈연

으로이루어진집단, 즉혈연공동체가가족이라는이데올로기는각국이근대적인민법을통해서

친생자와입양자를동등하게대우하면서해체되기시작하였다. 즉, 가족제도의전통적인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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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출산'과 '양육'이 '출산' 또는 '입양'과 '양육'으로 변화한 것이다. 나아가 출산이나 양육을 하지

않는'무자녀가족공동체'도역시가족으로보호되고있는오늘날가족은사회구성원의재생산과

양육을 절대적인 기능으로 전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제 가족은 혈연공동체에서 '애정에 기초

한 돌봄과 협력의 공동체'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2) 동성혼의 수용

애정에 기초한 공동체로서, 돌봄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때로는 입양을 통해서 사회구성

원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동성혼 가족'이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현재의 가족의 개

념에 동성혼 가족은 편입되지 못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동성혼 가족'과 '이성혼 가족'은 차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에 각국에서는 동성혼 가족을 법률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동성혼 가족을 가족제도로 수용하는 태도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성혼과 동등

하게수용하는태도이고, 다른하나는이를 '사회적결합'의하나로이성혼과다르게보는태도이

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이다.

(3) 각각의 논거

동성혼을이성혼과동일하게결혼과가족제도로수용해야한다는태도는다음과같은점들을그

논거로 한다. 첫째, 현재 가족제도는 더 이상 혈연에 기초한 가족의 개념으로 국한되지 않고 있

다. 현재가족제도는개인들이애정에기초한공동체를보호하는것이지, 더이상출산을가족의

전제로하지않고있다. 입양을통해구성되는동성혼가족은출산또는입양에의해구성되는이

성혼 가족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둘째, 무자녀 가정의 존재는 가족이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및

교육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성혼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성혼과 비교하여 차별받을 근거가 없다. 셋째, 동성혼과 이성혼의 차별은 헌법의 기본이

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것이다.

한편 동성혼을 이성혼과 다른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사회적으로 '혼인'의 개

념은 과거로부터 이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성혼에 대해서

만 혼인으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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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의 사례

(1) 프랑스의 경험1)

(가)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 도입 전

1997년에 최고민사법원(the Highest Civil Court)은 보통법상의 결혼(cohabitation, common law

marriage)은동성결합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시하면서, 동성커플과이성커플은법률적으로

동등한것이아니라고했다(Velela v. Weil, 1997. 12. 17.).  이보다전에나온판결중에는남성동

거인은 다른 남성 동거인의 항공티켓의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동성혼 가족을 이성혼

가족과 차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Secher v. Air France, 1989. 7. 11.). PaCS

의 도입 전까지 프랑스의 법원은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나) PaCS의 도입 배경과 도입 당시의 찬반

이처럼 법원에서 계속해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

서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동성혼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법원의 강경

한 입장 때문에 선택된 우회적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미 덴마크에서도 10년 전에 도입

되었던 새로운 형태의 관계(relation)가 1999년에 PaCS로 도입된 것이다. 

PaCS는 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혼인하지 않은 공동체(non-

marital union)에 결혼(civil marriage)과 동거(concubinage)의 중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서, 혼인과유사한보호가주어지되결혼에비해서는해소하기도쉽고, 법적인보호가약한것으

로도입되었다. PaCS가도입될때, 프랑스의우파세력들은반대를하였다고한다. 특히이들중

에서는 PaCS의 도입을 반대하는 대중시위를 시작한 그룹도 있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냉담하

자 중단하였다고 한다. 

(다) PaCS와 혼인의 비교

PaCS는생활-주거와성관계-을같이하겠다는성인간의계약이다. PaCS의당사자는18세이상

이어야하고, 계약을체결할능력이있어야하고, 결혼상태이거나PaCS의일방당사자인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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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3촌

이내의친인척관계이어서는안된다. PaCS 결합은지방법원의등기관앞에서선언되어야한다.

PaCS의파트너는상대방을보호해야하고, 양인중일방이제3자에게부담한채무를연대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PaCS의파트너들이아이를입양하는것과, 상대방파트너의아이에대해서공

동으로 친권을 갖는 것은 금지된다. PaCS의 파트너들은 상대방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상

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다. 외국인의 경우 혼인의 경우에는 즉시 영주권이 허용되나

PaCS의 경우에는 1년 이후인 자에 대해서 재량에 의해서 허용된다. PaCS는 3년 후부터 혼인중

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통합 과세(joint income taxes)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2). 부유

세(Wealth tax; imp?t sur la fortune)도 PaCS가 도입된 1999년부터 통합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PaCS는 혼인보다 형식이나 그 해소가 자유롭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해소는 이혼보다 쉬워서 일방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된다. 

(라) PaCS에 대한 비판과 2004년의 동성혼인과 논란

PaCS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고, 많은 이들이 PaCS로 등록을 하였다. PaCS의 시행 후 200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PaCS는 70%의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1999년부터 시행 후 5년 동

안 144,225 PaCS가 등록했고, 17,624 PaCS가 해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PaCS에대해서는도입당시부터동성혼에대해서이성혼과동등한효력을주기보다는실

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이성혼에 비해서 열악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뿐인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이있었다. 2004년3월17일Didier Eribon, Jacques Derrida, Aleain Touraine 등프랑스의대

표적인 지식인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혼인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것은헌법의기본원리에반한다'면서 '법원은온타리오나브리티쉬콜롬비아, 메사추세

츠의 선례를 따라 동성혼을 인정하고, 의회는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은 법을 제정하여 동성혼

을 허용하고 이성혼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5일 전 녹색당 당수후보였던 보르도 시장 Noel Memere는 Bertrand Chapentier와

Stephane Chapin의 동성혼을 주재하였다. Memere는 프랑스 법상 동성간의 혼인을 금지할 이유

가 없기 때문에 동성혼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럽인권재판

소(Europe Humanrights Court)에제소하겠다고했다. 이에프랑스의우익세력들은동성혼을막

기 위해 PaCS에 대해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4

년 7월 27일 보르도 법원은 Bertrand Chapentier와 Stephane Chapin의 결혼은 무효라고 판시하

면서프랑스민법전에'남편과부인'(a husband and a wife)이라는표현이여러번나오는것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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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출산과 양육이 가정의 기초이므로,

이런 결혼의 본질적인 기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2005년 4월 9

일 보르도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했고, Charpentier와 Chapin은 이 판결에 대해 차

별을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 법원의 판단은 프랑스 법제도의 동성혼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대해서는많은비판이있었다. 그리고동성혼인정을위한새로운법제가필요하다

는 논의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논의는 PaCS에 부여되는 권리를 확장하는 것과 동성혼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제를 마련하

는 것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PaCS에 반대하던 우파에서조차 PaCS의 시행 후

현재는 PaCS를 지지하고, PaCS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확장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프랑스정부도그런내용으로PaCS의개정을준비중이라고한다. 이에대하여프랑스의성

소수자운동그룹들은동성결혼에대한논란을피하기위한전술적차원에서이를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한편사회당은동성혼을인정하는새로운법안을마련하는것에대한입장을정리하지못하고있

다고한다. 사회당의경우Francois Hollande는동성혼인정법에찬성하며조속히법안을마련하

겠다고했는데, Segolene Royal, Lionel Jospin은공개적으로반대를표명하였고(나중에Segolene

Royal은지지입장을표명했다고한다), 이와같은입장의불일치로사회당은아직법안을제출하

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 캐나다의 사례3)

위와같은프랑스의사례와달리캐나다는법원에서동성혼을인정하지않는것은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의헌법의역할을하는권리장전에반한다는판결을여러주와연방대법원에서내림으로

써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 캐나다 법원의 기존의 입장

애초브리티쉬콜롬비아의법원은혼인의요건으로'이성'이어야한다는규정을두면서동성혼을

배제하고 있는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법원은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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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캐나다 권리장전(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지만, 이러한 제한은 자유와 민주 사회에서 정당성을 갖는 정당한 제한이라고 하였다. 온타리오

의 지방법원도 1993년에 결혼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적

이있다. 이판결에서법원은결혼의정의는남성과여성의결합인데, 헌법상의평등조항도이런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나) 동성혼의 인정과정

1999년캐나다연방대법원은동성커플에게결혼으로인해서받게되는많은재정적법률적혜택

을동성커플도받을수있다고판시하였다 4). 그러나동성혼을이성혼과같이혼인으로인정하는

데는이르지못했다. 그런데실제적인경제적, 법률적혜택을규율하고있는법들이대부분연방

보다는 지방의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동성혼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주마다 달랐다. 

그러다가 2002년 온타리오의 지방법원에서는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sex)일 것을 요구하는 것

은 권리장전 상의 평등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와 함께 의회로 하여금 2년 이내

에 이 조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만약 의회가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지 않

을경우혼인의정의조항은자동적으로 '남성과여성의결합'이아니라 '두사람의결합'으로변경

되어야한다고했다. 법원은판결의이유로오늘날결혼의목적은약속을지키고,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보호, 일의분담, 주거공동, 정서적ㆍ재정적상호지원, 자녀양육등을지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동성혼이나 이성혼에서나 동일하다고 보았다. 동성혼과 이성혼의 유일한 차

이점은 출산인데, 오늘날 결혼한 부부가 모두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며, 많은 아이들이 혼인 외

에서 출생하고 있으므로, 출산이라는 것이 혼인의 요건으로 '다른 성일 것'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될수는없다고하였다. 한편온타리오고등법원은의회에법을고칠유예기간을주지않고곧바

로 동성혼에도 혼인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5). 이 판결 이후 토론토 시는 동성혼을 혼인으로 등

록해 주는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퀘백의 고등법원도 온타리오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을 했다6).  2003년엔 브리티

쉬콜롬비아에서도동성혼을혼인으로봐야한다는판결을했다7).  이판결에서는네덜란드의법

과달리브리티쉬콜롬비아에거주할것을요건으로하지도않아서많은미국인들이동성혼을위

해서 캐나다로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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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의 주의 동성혼 합법화

2003년 이후로 캐나다의 10개 주 중에서 8개 주에서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으로 봐야 한

다는 판결이 내려졌다8). 그래서 동성혼이 이미 캐나다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주에서 혼인과 같

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서 3000쌍의 동성혼이 있었다. 

(라) 혼인법의 제정

이처럼대다수의주에서동성혼이합법화되었지만, 주마다결혼에대한법률과해석이달라서통

일적인 법률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캐나다 정부는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동성혼을 이성혼과 같이 혼인으로 인정하는 방

안과특수한형태의사회적결합으로인정하는방안을놓고여론을수렴하고, 논의를해나갔다.

여론수렴과 논의의 결과 캐나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한 논거로 동성혼을 혼인과 같이 보는

혼인법(Civil Marriage Act ; 법 C-38, 시행일 2005. 7. 5.)을 제정ㆍ통과하였다. 

첫째, 1999년부터이미결혼에부수되는중요한혜택들이동성혼에부여되고있었고90%의캐나

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둘째,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캐나다의 권리장전에 부합한다.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

정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결합으로 보고 혼인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권리장전상의 차별

금지에 부합한다. 혼인법의 제정시에 보수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자유당의 일부에서도 반대를

했다. 자유당과 신자유당, 퀘벡 블록에서는 대부분 찬성을 했다. 

(3)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도동성혼을혼인에서배제하는것에대해서1971년최초의소송이제기된이래많은소

송이 있었다. 1971년의 최초의 소송 이래 동성혼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졌었으나, 1993년에 최초로 하와이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성

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알래스카에서도 1998의 판결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메사추세츠주에서는 2003년

11월8일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사건에서동성커플의결혼을거부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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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동성혼이 합법화된 주와 특별구:Ontario; British Columbia, Quebec, Yukon territory, Manitoba, Nova Scotia, Saskatchewan,
Newfoundland, Labrador, New Brunswick 



주헌법에 반한다고 선고했다. 

메사추세츠 주는 이 판결 이후로 2004년 5월 17일 부터 동성 커플 결혼을 허용해 왔다. 한편 메

사추세츠의 판결이 내려진 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였다. 동성혼을 인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그 후 2004년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미국의 각 주의 현황] Wikipedia : Same-sex marriage in USA

한편샌프란시스코의시장Gavin Newsom은부시의발언을비판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동성혼

을인정하겠다고하였다. 그후샌프란시스코는동성혼을등록하려는사람들의문의가폭주하였

다고 한다. 그리고 2005년 2월 12일 Del Martin 과 Phyllis Lyon의 최초의 동성혼 결혼식이 있었

다. 이에캘리포니아검찰총장은캘리포니아주대법원에혼인허가장의발급을중지해달라고요

청하여,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동성혼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은 California, Connecticut, Florida, New Jersey, New

York, Oregon, Washington 등에서 진행중이다. 

한편 2004과 2005에 13개 주가 결혼은 이성의 결합이라고 주헌법을 수정했다. 13개 주는

Arkansas, Georgia, Kentucky, Louisiana,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Tex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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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동성혼의 법률적 수용현황

(1) 헌법의 가족제도

우리헌법은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헌법제10조), 평등권(헌법제11조)을보장하고있

다. 이는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 혼인을 할 자유, 가족을 형성할 자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헌법

상의 기본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제를 검토하면서 혼인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내지13) 

우리헌법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결혼과가족의성립과존속의기본원칙으로천명하고

있다(제 36조 제1항). 이 기본원칙은 결혼과 가족제도의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할 내용이며,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결혼과 가족제도는 위헌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헌법 제

36조 제1항의 의미를 밝힌바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

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

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

향을미치는헌법원리내지원칙규범으로서의성격도가지는데, 이는적극적으로는적절한조치

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

의과제를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불이익을야기하는제한조치를통해서혼인과가족을차별하

는것을금지해야할국가의의무를포함한다. 이러한헌법원리로부터도출되는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

이혼인한자를불리하게하는차별취급은중대한합리적근거가존재하여헌법상정당화되는경

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바82)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적을 부계혈족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했던 국적법의 조항이 양성의 평등

에 입각하여 가족이 성립하고 존속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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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
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7). 이 규정은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
을 기초로 성립, 유지될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입법자가 가족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법조항이 규율하는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한국인 부인 경우와 한국인 모인 경
우 사이에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모두 그 자녀는 한국의 법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고 공동체에서 흠없이 생
활해 나갈 수 있는 동등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족의 국적을 가부(家父)에만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이 가족의 장(長) 또는 중심을 부로 정하는 것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명문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적취득에서 혈통주의는 사회적 단위인 가족에로의 귀속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국가공동체로의 귀속을 담보하며 부모
와 자녀간의 접한 연관관계를 잇는 기본이 된다. 만약 이러한 연관관계를 부와 자녀 관계에서만 인정하고 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인정
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폄하(貶下)하고 모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법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
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 외에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어긋나는 결혼과 가족제도의 요소가 있다면 역시 위헌

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2)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우리헌법은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헌법제10조), 평등권(헌법제11조)을보장하고있

고, 혼인과 가족제도와 관련해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 규정 하에서 동

성혼을혼인에서배제하는것이합헌인지위헌인지가문제된다. 이에대해서는이미캐나다와프

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도 있다10).  이는 가족제도의 본질을 무

엇으로 볼 것인지, 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가족제도를 이성혼으로만 국한할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 애정

에 기초한 동성간의 공동체로서 입양을 통한 양육으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교육은 얼마든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동성혼을 이성혼과 구별하여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이며, 이는 헌법의 지

도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은우리헌법상의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침해하고, 가족제도는양성의평

등과 개인의 존엄에 기초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헌법 제36조 제1항 중에 포함된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들어서 헌법이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

여지고 있는데, 이 조항을 이성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체계적 문제가 있다. 첫째, 이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들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들을 배격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지, 혼인의 전제가 양성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상 자연스럽지 않다. 둘째, 조

문의 구조상으로도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입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혼인'과 '가족' 모두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혼인'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

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족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는 '입양'의 경우, 어느 누구도 입양의 조건으

로양성일것을요하는것으로해석하지않는다. 따라서혼인에있어서도양성일것이성립의기

초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결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은 혼인과 가족생활

의 성립과 유지의 기초인데, 이것은 양성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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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랑스에서는 동성혼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보았는데,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위헌으로 보았다.



이아니라, 동성(同性)과이성(異性)을불문한양성(兩性)의평등이언제나전제되어야한다는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동성혼을이성혼과차별하는것은성적지향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고있는국가인권위원

회법11)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요컨대 근대의 혼인제도나 가족제도는 단순히 혈연에 의하여 형성된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족관계도 보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혼의 남성이나 여성

이 단독으로도 입양을 하여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나가고 있다. 결국 동성의 커

플이가족을구성하고, 입양을통하여가족을구성할경우이공동체는이성의커플이가족을구

성하는 경우와 달리 차별을 받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민법과 가족제도

민법은 혼인과 관련하여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한 때 혼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혼인의 효과를 기

술함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부부(夫婦)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인이 이성혼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법은 헌법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의 해석원리에 맞게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민법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이 될

것이다. 

(4) 동성혼에 대한 법원의 태도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그런데 동성

혼을 한 두 파트너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동성혼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

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동성혼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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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
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
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
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원의 판결도 있다. 이 두개의 사례는 동성애자의 가족공동체를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들이다. 한편 동성혼 가족에는 이성혼 가족에게 인정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복

지혜택이나, 휴가ㆍ수당등의혜택이나, 입원시의동의권, 의료기록에대한열람청구권, 임대주

택에대한승계권, 상속권, 양도세감면, 소득공제혜택등의혜택도인정되지않는다. 한편동성

혼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의 최종심인 대법원과 헌법해석의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진 적은 아직 없다. 

5. 한국의 동성혼의 법률적 수용 방안

앞서본것처럼동성혼을법률적으로수용하는방안으로는동성혼에이성혼과동등한효력을부

여하는 방안과 동성혼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

으로동일한기능을하는동성혼과이성혼을차별하는것은동성애자의결혼할권리를합리적이

유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동성애자에게 중대한 심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

다. 물론 동성혼과 이성혼 모두에 기존의 혼인 외에 혼인과 성립과 해소의 요건이 다르고, 법률

적효과가다른 '사회적결합'이라는새로운공동체를인정할것인지는따로생각해볼문제이다. 

이처럼동성혼과이성혼을동등하게대우하기위해서는특별한법률의개정이없어도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을 개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夫婦에는 동성혼 배우자도 포

함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될 것이다. 

6 결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수 많은 동성애자들의 가족은 전혀 법률적인 혜

택을받지못하고있다. 이는가족공동체를이루고있건, 이루지않고있건간에수백만명으로추

산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조직적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시급히우리사회에서도동성애자의가족공동체에대한법률적인보호가절실하다. 그방안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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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과 다르게 사회적 결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혼과 동등한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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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성파트너십에관한UN에서의논의및각국입법례
Discussions in UN and State Practice on Same-Sex Partnerships 

* 본 논문은 <성평등연구> 9권,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2005)에 수록된 것을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입니다.

장복희

가톨릭대학교 법경학부 법학과 교수

세계는지금동성간혼인의법적인정여부를둘러싼논란이계속되고있으며, 한국에서도일부

연예인의 커밍아웃과 국내 동성애자들의 첫 혼인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1), 점차 성적 소수

자인동성애자의인권과동성혼의법적인정문제가대두되고있다. 아직우리사회는동성혼문

제를 금기시하고 공론화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동성애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2).

이 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존재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는 동성 파트너십

(same-sex partnerships)3)에 관한 법적 인정을 UN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 입

법례를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법제도와 관행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의의, 그리고

한국에서의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법제도 마련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고찰하려 한다. 특히 동성

커플이상호간부양관계에있고생계와건강과관련된사항이라면동성애의타당성과동성혼의

인정 문제와는 별도로, 이들이 일상적인 평생의 삶과 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공동

생활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도출하려 한다.

Ⅰ.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UN에서의 논의

1. UN 인권위원회의 청원 사건

동성 파트너십(same-sex partnerships)은 UN에서 아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3

년 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55년 만에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가 UN 인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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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첫 동성간 공개 결혼식 성황"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7.
2 "에이즈연맹, 국내 동성애자 11만 명 추정". 중앙일보, 1998. 1. 9.
3 이하 동성 파트너십 혹은 동성간 동반자 관계라 함.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브라질 정부가 제출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결의안은 캐나다

와 유럽 국가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슬람국가와 바티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안건이 상

정조차못한채연기되었고, 2004년역시강한압력으로인해브라질정부는중도에포기하였다.

반대의 논리는 동성애가 종교적 교리에 위배되고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훼손한다는 것이다4).

앞으로 UN에서의 이러한 회원국들의 태도는 UN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험난한 길이 예

상되고, 국내에서도 인정 여부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90년대들어서야국내동성파트너십의법적인정을위해국내법을개정하도록정부를압박하는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한 국제 소송이 있었다. UN에서 동성 파트너십에 대하여 언급되고 사안을

다루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92년 Toonen 사건은 UN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제기된 사

안으로, UN 인권위원외(이하 위원회)는 146개국이 비준한 1966년 UN이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 제26조와 제2조 1항에서의 "성별(sex)"은 성적 지향(sexu-

al orientation)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5).

이사건에서, 니콜라스튜넨(Nicholas Toonen)은게이인권활동가로서, 호주타스마니아주에살

고있었으며, 성인남성간에성적접촉(sexual contact)을금지하는반게이법(anti-gay law, anti

sodomy law)이B규약제2조1항(차별금지원칙), 제17조(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와제26조를위

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1994년 4월 4일, 위원회는 타스마니아주의 게이법 제17조는 Toonen의 사생활권을 위반하는 것

이라고 결정하고, 제2조 1항과 제26조에서의 '성별'(sex) 용어는‘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결정에 따라, 타스마니아주 의회는 1997년 5원

1일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주법을 무효화하였고, 호주 연방정부는 시민의 성적 사생활

(sexual Privacy)을 보호하는 국내법은 통과시킴으로써 UN의 결정을 준수했다.

Toonen 사건의 의의는, 동성애를 B규약상 차별금지원칙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의하여 보

호받을 수 있고, 동성 파트너십의 인정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학자는 B규약 제17조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혼인의 권

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는 미혼의 이성 관계를 인

정하는범위내에서평등성(equality)에기초하여미혼의동성관계도이조항의의미와해석에따

라 인정해야 하며6), 이러한 주장은 인간 간의 동등한 대우를 이루는 것이고, 게이나 레즈비언은

이성간에 인정되는 동등한 정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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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성훈, "남성이든 여성이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4. 11.
5) Toonen v. Australia(Communication No. 488/1992)(31 March 1994) 1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ports 97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6) Walker, Kristen L., 2001, "Human Rights Law and Same-Sex Relationships: Where to from Here?". Robert Wintemute and Mads
Andenas(eds.),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Partnerships ? A Study of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Hart
Publishing, p. 743.



한편 두 명의 레즈비언 커플이 UN 인권위원회에 부탁한 국제청원으로 1999년 Joslin 사건7)에서,

동성 커플은 뉴질랜드 정부가 동성 커플의 혼인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B규약 위반임을 주장했

다.8)

뉴질랜드의 혼인법은 동성간 커플의 혼인신고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거부는 지방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뉴질랜드의고등법원과항소법원은차례로원고패소결정을내리면서1955년뉴

질랜드의혼인법의요건은분명히남녀간의혼인에한정하고있다고결정하였다. 원고줄리엣조

스린(Juliet Joslin)은 뉴질랜드에서 혼인할 수 없는 것이 B규약 제2조(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리), 제23조(가족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제26조(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의한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UN 인권위원회는, B규약 제23조 2항은 혼인의 개념으로 "혼인 적령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혼

인할 권리와 가정을 이룰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성 커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

석될수 없다고보고뉴질랜드의혼인법은B규약을위반하지않았다"고 결정하였다. B규약23조

는 B규약의 목적상 혼인의 개념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는 B규약의 여타 조항의 일반적인

규정도 제23조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한다고 보았다.

Joslin 사건의 의의는, 동성애자의 혼인은 B규약상 혼인의 권리에 개념에는 적용될 수 없고, 동

성애자에게 혼인의 자유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B규약상에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서도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

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남녀간의 혼인권으로 특정하고 있다. B

규약 제23조 2항은 "혼인 적령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할 권리와 가정을 이룰 권리"를 인정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권을 인정하는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동

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동성혼의 인정을 위한

법적근거의마련은성적소수자차별금지내지보호를위한국제조약이채택되는경우에가능하

다 하겠다.

위 두 가지 UN 인권위원회에서 다룬 동성애자와 관련한 사건에서 보면, 현행 국제 법규로는 제

도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성애 관계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적인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무차별 원칙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의하

여인정될수있다는점을확인하고있다. 제도상이성혼과같은동성혼은아직까지규정상인정

되지앓지만, 동성파트너십은이두가지원칙에의하여비제도적으로관행적으로인정될수있

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동성파트너십에대한가장실효적이고지속적인법적발전은, 공격적인국제소송전략을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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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뉴질랜드 정부에 대하여 B규약 제1 선택의정서에 의하여 UN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청원 902/1999(Communication No. 902/1999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gainst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1998년 12월에 제기.
8) Helfer Laurence R. 2001. "Will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quire Recognition of Same - Sex Mariiages?", Rebert
Wintemute and Mads Andenaes(eds.), Wintemute and Mads Andenaes(eds.),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Partnerships ? A Study
of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Hart Publishing, p. 739. Communication No. 902/1999.



것이라기보다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내적으로 지지함과 동시

에국제소송을선별적으로이용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 국내차원에서컨센서스를형성하고

정치적으로 옹호하며, 국제적으로 레즈비언과 게이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 사실 조사의 노력

을 통하여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국제인권소송은 가장 성공적일 방안이 된다.

동성 파트너십의 인정을 위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볼 때, 여러 국제 인권조약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가능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새로운국제인권법의발전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기존의법해석과새로운법제정시

에는 다음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i) 다양한가족형태의인정, ii) 중요한인간관계에서의비재정적혜택(non-financial benefits for

important relationships) 제공, iii) 피부양자를 돌보는 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state support for

those caring for dependents)과 같은 일정한 기본 영역에서, 동성 파트너십의 법적 인정과 혜택

을 얻기 위하여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할 수 있다9).

2.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A규약) 제7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동성애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적용될 수 있다. 노동이 동일한 경우,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10).

노동권은 직접적으로 생존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A규약 제9조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제11조는 "적절한 식량, 의복과 주

택을포함하여, 자기와자기가족을위하여적당한생활수준을향유하고, 생활조건의계속적인

개선을 구할 권리"도 서로 부양관계에 있는 동성 파트너 간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생활 기준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11).

A규약 제10조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인 가족에 대해서는, 특히 가족의 창설을 위

하여 가족이 부양 아동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은 광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

어야 하고, 출생 또는 기타 사정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특

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가족"(family)은 가족

의정의를확대하는적절한시도로서, 국가로하여금, 성별에관계없이부양아동을돌보는이에

게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논의하는데 유용하게 원용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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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bid., p. 752.
10) Ibid.
11) Ibid., p. 753.
12) Ibid.



A규약 제 12조는 "질병시 모든 의료와 간호를 보장하는 조건의 창출"을 포함한 "자신을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health)은 하나의 권리(a right)로 인정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건제도를

발전시킬의무를이용하여야한다13). A규약제2조2항은이들권리를향유하는데있어서무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가 Toonen 사건에서 인정한 것처럼14), 이 규정은 성적 지

향에 따른 차별금지로 해석할 수 있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은 인간관계의 인정과 아동의 돌봄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15)

.  동 협약 제2조 1항은 이들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무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Toonen 사건에서 적용된 것처럼, 이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도 포함하여야 한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는 "체약국은, 남성과 이성의 성별이나 정형적인 역할에 따른 열

등감이나우월감의사상에근거한편견, 관습과모든관행을철폐하기위하여, 남성과여성의사

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성별

의 의한 차별법과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UN의 국제인권법은 실제로 집행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직면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성별간 평등과 인종간 평등과 같은 인권사안에 대하여,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

거나경제적제재를가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인권법은국가에게법적구속력이있

고, 국내 영역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근거로 인권활동가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Eric

Heinze가 B규약의 범위 내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인권법은 중요한 "정치적, 도덕적 상징적 및

교훈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16).

이들 국제인권법은 국내에서의 인권투쟁을 위하여 중요한 법과 설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체약국은, 국제적인 공약으로서 특정 사안에서 이들 조약에 의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조약의 공통된 내용은 주체가 혼인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인으로 되어있고, 인간으로

서 생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한 권리와 자유, 보건, 의료보험, 노동

권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성별

과 성걱 지향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권리는 결국 생존

과 안전의 권리로 표현될 수 있고 이 권리는 성별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보편

적 인권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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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bid.
14) B규약 제2조 1항과 매우 유사.
15) 아동권리협약 제5조, 제9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참조.
16) Heinze, E., 1995. Sexual Orientation: A Human Right, Dordrecht: Martinus Nijhoff, pp. 215-216 pp. 224-225.



3. 새로운 국제인권법의 발전

기존의국제인권조약은모든해결책을제시해주고있지않고, 앞으로새로운국제인권조약의발

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7).

성정체성과동성파트너십을인정하고다루는협약이채택되기까지는많은논의와토론이있어

야 하고 아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기존의 국제인권법이 동성 파트너십의 평등성과 정의의

기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러기에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가족의 개념 정의의 확대와 도전과, 동성 커플에서 피부양자를 돌보는 자에게까지 재정

적 혜택을 재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18).

앞으로 성정체성(sexuality), 동성 파트너십과 관련한 조치는, 이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

나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일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법을 통해 보장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Ⅱ.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각국 입법례

국내적차원에서덴마크가1989년동성파트너등록법(a registered partnership law)을시행한세

계 최초 국가가 된 이후, 38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동성 커플은 혼인권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이

성 커플이 오랫동안 누렸던 의미 있는 일부로서의 권리, 특권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19).

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i) 첫째,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권(partnership rights)을

인정하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고20), ii) 둘째 사법부 즉 국내 법원에 의하여 판사가, 기혼

의 혹은 미혼의 이성 커플에게만 인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기존의 법을 뒤집는 헌법상의 평등 규

범(constitutional equality norms)을 이용하는 것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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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 Heinez, 1995. pp.289-303 참조.
18) Kristin L. Walker, 2001, p. 756.
19) 이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로서는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HRC Fact Sheet: Registered
Partnership. Domestic Partnership, and Marrage(San Francisco. IGLHRC. 6 Nov. 1998), http://www.iglhrc org. 참조.
20)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21) 예컨대 캐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1. 유럽의 경우

1) 덴마크

덴마크는 1989년 10월 1일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에게 인정되는 시민권 혜택을

인정한 동성 파트너십법이 발효하였다. 덴마크법에 의하면 완전한 혼인법은 아니지만, 이 파트

너십법은 동성 커플에게 모든 혼인에 있어서의 권리 - 상속 보험, 연금, 사회적 혜택. 소득세 감

면, 비고용혜택과사회적혜택및이혼시부양책임- 가인정된다단, 교회에서의혼인식거행,

아동 입양 그리고 인공수정을 위한 국가의 사회의료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22).

이법이적용되는경우는, 세계동성파트너십법을가지고있는국가는적어도커플중하나는그

러한 법을 가진 국가의 시민이어야 한다.

2000년, 덴마크는, 동성 커플에게 이전에 이성혼에만 인정한 아동양육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게이 커플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23).

이러한 변화의 성공과 확산은 현재 덴마크 사회에서 10여 년 내에 동성 커플에게도 완전한 혼인

권을 인정하는 논의를 이끌고 있다24).

2)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속국으로 국내 자치와 대외 문제는 덴마크의 지휘를 받고 있고, 덴마크가

1989년 파트너십법을 채택하였을 때, 그린란드는 이 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1994년이 되어서야

그린란드는 이 법을 채택하였다25).

3) 아이슬란드

스칸디나비아국가중가장먼저, 아이슬란드의Althing26) 의회는의회의원17명이참석하지않

은 가운데 44 찬성, 1 반대, 1 기권으로 국내 동성 파트너십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1996년 6월

27일 아이슬란드의 게이자존의 날(Icelandic Gay Pride Day)에 발효되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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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tatus Same-Sex Partnerships/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http://web.qx.net/ieff/gayky/marriage.htm 참조).
23) Governments which have recognized same sex relationships (http://www. religoustolerance.org/hom_mar4.htm 참조.
24) Status Same-Sex Partnerships/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 (http://web.qx.net/jeff/gayky/marriage.htm 참조).
25) Ibid.
26)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의회.
27) Status Same-Sex Partnerships/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http://web.fx.net/ieff/gayky/marr iage.htm 참조).



4) 네덜란드

1996년 12월 네덜란드 의회 하원은 덴마크의 예와 거의 비슷하게 찬성 150 반대 104로 동성 파트

너십법을 승인하였다. 1998년 1월 1일,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은 입양을 제외하고는 이성 커플에

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가진다(편집자주1). 

2000년 12월 19일, 네덜란드 정부 상원은 네덜란드에서의 혼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2001년 4월에 발효된 혼인제도개방법(Act Opening the Institute of Marriage)으로서, 모

두네덜란드시민이거나네델란드에서거주가인정되는게이와레즈비언커플은, 완전한시민혼

의혜택을누리고입양을할수있다. 이로인하여네덜란드는게이와레즈비언의혼인을법적으

로 인정한 세계 역사상 첫번째 국가가 되었다28).

5)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파트너십법을 모델로 하여, 양원에서 상원 58-40, 하원 18-16으로 파트너

십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93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덴마크의 파트너십등록법과

거의 동일하다29).

6) 스웨덴

스웨덴은 덴마크법을 모델삼아 법적으로 동성 커플에게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한 세계 2번째 국

가가 되었다. 스웨덴 의회는 찬성 171, 반대 141, 기권 5 그리고 불참 32로 파트너십법을 인정하

였다. 이 법은 덴마크의 그것과 거의 같으며 1995년 1월 1일 발효하였다30). 스웨덴 의회는 2002년

5월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초 발효될 이 법안에 따라 법

적파트너관계로공식등록된동성애자들은국내외에서자녀를입양하고양친으로등록할수있

다31). 2000년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스웨덴에 적어도 2년 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다32). 2004년 3월 스웨덴 의회 법사위원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3개 법안의 제정

을 검토 중에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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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bid.
29) Ibid.
30) Ibid.
31) "스웨덴 동성 부부에 입양권 부여", 경향신문, 2002, 3. 8.
32) http://www.riksdagen.se/bik/beslut.asp?ptnr=1233 참조.
33 )"스웨덴, 동성결혼 허용 법안 추진", YTN, 2004. 3. 3.

편집자주1)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동성애자 커플의 입양도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2004. 2. 16. ‘동성결혼’네덜란드 2001년 첫 합법화)



7) 프랑스

프랑스법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회는 1999년 10월 국내 동반자법 혹은 파트너십

법을 통과시켰다. 시민연대협정(Pacte Civile de Solidarite, 이하 PaCS)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은

전통혼의 법적 혜택의 일부를 동성 커플과 미혼의 이성 커플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34).

PaCS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다. 공

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법원에 공동 제출하면 된다.

PaCS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호간 물직적 조력'의 의무를 지며, 일상생활에서 서로 상대방에

게발생하는채무에대하여도공동으로책임을진다. 계약이후에얻은재산은특별한사유가없

는 한 공동으로 소유한다.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 계약 등도 혼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

받는다. PaCS를 통해 동성 커플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상속권 및 입양권 등에 있어서는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35).

즉 PaCS는 그 용어가 시사하듯이 시민연대협정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려고 한다면, 이를

법제도로서 보호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데 서로 연대하며, 삶의 울타리를

법적으로 더욱 굳건히 해 주고자 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8)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17일 동성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등 일부 주 정부들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 시행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위헌 소송

에 대해 동성결혼이 가정과 혼인의 순수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동년

8월1일부터동성부부가법적권리를보장받게됐다. 독일하원은2000년 11월 '동성간평생파트

너십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일부 주 정부가 위헌 소송을 냈었다.

이법에의하여파트너는'인척'(relatives)으로인정되고, 동성간의결혼을법적으로허용하고, 상

속과 건강보험 수급권, 배우자 입원시 병원 면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36).

9) 헝가리 (동유럽 체코, 및 슬로베니아 추가)

1996년헝가리헌법재판소는동성커플도법적으로헝가리법에의하여이성간보통법혼인과동

일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미혼의 이성 커플에게 부여하는 동일한 기본적인 혜택을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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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http://www.france.qrd.org/actualites/991015/index.html.
35 The Pacte Civil de Solidarit?(http://www.altavista.com/web/results?itag=wrx&q=Pacte+Civie+de+Solidarite&kgs+1&kls=0 참조.
36 "독일, 헌법재판소, 동성 결혼 인정", 중앙일보, 2001. 7.17.



커플에게도인정하고있다. 단아동입양의경우는제외한다. 등록된게이와레즈비언커플은, 입

양권을 제외하고는, 현재 상속권, 연금을 비롯한 보통법 혼인관계의 모든 특혜를 누린다37) (편집자

주2).

10) 벨기에

벨기에는2001년6월22일동성애자의혼인을허용하는법안을승인했다. 그러나동성부부의입

양을금지하고있다38). 2002년3월에통과된이법은게이커플에게상속권을부여하고공동은행

계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39).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

이다(편집자주3).

11) 영국

런던은 이미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고 있지만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4년 3월 동성애 커플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동반자법

(Civil Partnership Bill) 초안을공개하고여론수렴에들어갔다. 이법안에따르면동성커플은거

주지 관할 관공서에 '동반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자녀양육, 재산상속, 의료 및 연금 혜택 등에서

이성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동반자 등록을 위해서는 2명의 증인과 함께 관공서

에나와등록담당관리가지켜보는가운데결혼서약서와유사한 '동반자계약서'에서명해야한

다. 이혼 시 보통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중재를 거친 뒤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

서 자녀 양육비, 위자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영국정부는보수세력의반발을우려, 시민동반자법에혼인이란단어를사용하지않은채"헌신

적인 관계를 갖기로 계약한 모든 커플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한을 누린다"고 규정하

고있다. 정부입장은"동성애자들도파트너에대해헌신하고그에따르는책임을부담할권리가

있다"면서 시민동반자법은 성적 취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40). 2002년 11월 영국 하원은 동성애자 커플과 미혼 커플에게도 아이를 입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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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Governments which have recognized same-sex relationships(http ://www.grg5.asn-wien. ac. at/comeniusl/homosexuals .htm 참조.
Status Same-Sex Partnership/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http://web.qx.net/jeff/gayky/marriage.htm 참조).
38) "벨기에. 네덜란드 이어 두번째 동성결혼 허용". 조선일보, 2001 6. 24.
39) Gay Marriage Rights . The Law Around the World(http://mindprod.com/marriage .html 참조) .
40) "영 정부, 동성결흔 합법화 추진". 인터넷 연합뉴스, 2004. 3. 31.

편집자주2) 동유럽에서는 헝가리에 이어 체코와 슬로베니아에서도 2006년 7월 의회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
고자료 : 연합뉴스 2006.6..7 ‘동유럽에 부는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 / 2006.7.24 365gay.com ’Slovenia OKs Domestic Partnership')

편집자주3) 벨기에는 2005년부터 동성부부의 입양이 허용되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2005. 12.2 ‘벨기에, 동성부부 자녀입양 허용법
하원 통과’)



법안을 통과시킨다41)(편집자주4).

12) 스페인

1597년스페인의회는덴마크법과유사한국내파트너십법을통과시켰다. 인구의절대다수가보

수적인가톨릭교도인라틴계국가에서동성결합을인정한경우는없으나, 스페인의새총리호

세루이스로드리게스사파테로는2004년3월18일"사회노동당에서현재동성결합을사실상결

혼으로인정하는법안을준비중"이라고말했다. 그러나 '혼인'으로호칭하기보다는, 동성커플에

게혼인에준하는법적권리론부여하는형태가될것이라고시사했다.42) 스페인이가톨릭국가

라고 해도 나바라와 바스크 지방에서는 오랫동안 삶을 함께 한 동성 부부에게 이성 부부와 같은

민법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43) (편집자주5).

2. 미주의 경우

1) 미국

약20여개도시가동성관계등록제를가지고있다. 그러나, 이들제도는법적의미는없다. 2000

년버몬트주가동성커플에게완전한법적권리를주는최초의주가되었다. 버몬트주대법원이

동성 3커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버몬투주 의회는 동성 커플에게 동일한 권리, 의무와 혜

택을 부여하는 혼인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현재 이러한 접근

인 시민연합법(Civil Union)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혼인과 유사한(marriage-like) 관계로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버몬트주에서 동성 커플에게 이성혼 커플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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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영국, 동성애커플도입양허용", 중앙일보, 2002. 11.5.
42) "스페인, 동성결혼허용추진", 문화일보, 2004. 3.19.
43) "유럽각국, 동성결혼을피할수없는현실", 인터넷연합뉴스, 2004.3.11.

편집자주4) 영국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시민동반자법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에서는 동성간에는‘결혼’대신‘결합 union’을,
‘이혼’대신 '분해 dissolu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하나 유산, 세금, 연금 등에서 이성애자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참고자
료 : 세계일보 2006.1.31. “사랑해도 될까요”금기 깬 동성혼인)

편집자주5) 스페인에서는 2005년 동성간의 결혼 및 입양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참고자료 : 2005. 7. 1. 한겨레‘스페인의회
동성결혼 합법화 통과’)



적으로 누리는 동일한 보호와 혜택을 부여한 Baker v. Vermont사건에서의 버몬트 대법원 판결

의 결과의 소산으로44), 동성애자에게 혼인과 병행하는 제도를 구상하면서, 버몬트주는 혼인의 "

ㅎ"자를45) 떠올리지 않으면서, 혼인과 법적으로 동일한 훌륭한 동반자 관계 혹은 국내 파트너십

개념을 창출한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분리하지만 동등한

"(separate but equal)46)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2004년4월미국캘리포니아주하원법사위원회는미의회사상최초로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으로 규정한 주 가족법 문안을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렵고, 동성간 결

합이 법적 보호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47). 메사추세츠주는 2004년 5

월17일동성혼을합법적으로허용한미국의첫번째주가되었다. 2003년11월주대법원이동성

간의혼인의권리를인정한판결이발효되어동성커플에혼인증명서가발급되기시작했다48). 미

국 매사추세츠주가 4월 17일부터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조지 부

시 미대통령은 연방의회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49). 부시 대통령은 미국 헌법 수정안에서 오직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만 혼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혼인은 신성한 제도로 일부 행동주의자들의 판단에 따라 재정의 되어서

는안된다"고말하고있다50) . 미국성인의55%가동성간의혼인을합법화하는데반대하고있다

51) (편집자주6).

2) 캐나다

1999년 6월 10일 퀘벡(Quebec)주는 동성 배우자들을 보통법 배우자와 동등하게 다룬 첫번째 주

가 되었으며, 그 이후 많은 지역이 조세, 근로 기준, 자동차보험, 연금 혜택, 공공 분야헤서의 은

퇴 및 사회 지원에서 기존의 혼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고 있다52). 2004년 12월 9일 네델란드와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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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 Bonauto. "Vermont House Gives Final Aprroval to Civil Union Bill" Gay and Lesbian Advocates and Defenders (GLAD), 2000(www.glad.
org 참조).
45) 영어로는marriage의"m"자.
46) 미연방대법원1954년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분리하지만동등한"의법리에의한흑백의분리는, 본질적으로불평등하다
고판시한바있다.
47) "캘리포니아하원법사위동성결혼법안통과", YTN, 2004. 4. 21.
48) "미매사추세츠주동성결혼합법화", 중앙일보, 2004. 5.17.
49) "부시, 동성결혼금지의회에다시촉구", 매일경제, 2004. 5. 18.
50) "미매사추세츠주, 동성결혼첫허용", 머니투데이, 2004.5.18.
51) "미국민55%, 동성결혼법으로금지해야", 인터넷연합뉴스, 2003. 9. 23.
52) 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in/recognition _of_same.htm 참조.

편집자주6) 미국 뉴저지주 대법원은 2006년 10월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마찬가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주의회에 180일
안에 결혼법 개정 혹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만약 뉴저지주 의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될 경우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한 매사
추세츠주와는 달리 다른 주에서 넘어온 커플들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미국 전역의 동성애자들이 몰려들 걸로 예상된다.(참고자료
: 2006.10.29 연합뉴스‘미중간선거’동성결혼 막판 선거쟁점 급부상)  



기에에 이어 캐나다는 동성 결혼의 족쇄를 사실상 풀었다 캐나다 대법원은 "현실53)에 맞게 헌법

을 재해석해다 한다"면서 혼인권을 게이와 레즈비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연방정부의 시도를 공

인했다. 폴 마틴 총리는 "정부는 새 법안을 가장 빠른 시기에 마련해 2005년 2월 제출할 방침이

며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54) (편집자주7).

3) 브라질

브라질의 게이 파트너십법의 주 내용은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에 대하여 "상속, 승계, 혜택, 공동

임금선언, 외국인파트너를얻는경우국적을취득할권리와주택을구입하기위한공동소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 번은 1996년 12일 상원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55). 브라질에서는 처음

으로 남부 지역 리우데두술 주 법원이 2004년 12월 4일 동성애 커플간 민법적 결합을 인정함으

로써 사실상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리우그란데두술 민형사법원 명의로 법원 명령 형식으로 발

표된성명은"동성애관계가존재하고있다는사실, 그리고법률적판단의정확성과관련한문제

로서, 그들은법에의해규정이되어질만하다'고하였다. 법원명령은동성커플에대해상속, 자

녀 양육, 보험 혜택 및 연금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56).

3. 아시아의 경우

대만은 2003년 11월 8일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57).

중국에서는 현재 동성애를 '성변태'로 보지 않고 '성심리장애'(性心理障碍)로 간주하고 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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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캐나다의현실'이란3.000여명의통성결혼이이미인정되는등이성간배타적결혼을의미하는전통적결혼의정의가무너진상황을의
미한다.
54) "加. 동성혼허용. 大法'현실맞게헌법재해석', 美등합법화논란영향클듯" 한국일보, 2004. 12. 10.
55) Governments which have recognized same-sex relationships (http ://www. Grg5.-asn-wien. ac at/comeniusl/homosexuals .htm 참조).
56) "브라질서도동성결혼허용", 인터넷연합뉴스. 2004. 3. 15.
57) "타이완, 동성결혼합법화법안공개", YTN, 2003. 11. 8.
58) "중국, ‘동성애는성심리장애’", 동아일보, 2001. 4.16.

편집자주7) 캐나다의회는 2006년 6월 이성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캐나
다는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교회 등은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식장소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참고자료 : 2005.6.29 세계일보‘캐나다 동성결혼 허용’) 



2004년법적으로결혼이인정된중국최초의동성커플이탄생했고, 이를계기로중국당국이성

전환과 동성애 관련 법률 마련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9). 

일본은 동성애를 더 이상 정신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60). 

4. 동성 파트너십의 일부 인정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편집자주 8), 뉴질랜드, 이스라엘61), 아르헨티나, 호주 일부 지역, 오스트리아, 벨

기에, 체코, 포르투갈, 브라질, 콜롬비아는, 보건, 건강, 재산과 주거 등과 관련한 특별히 기본적

인 부분에서만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다62).

5. 기타국가

그 외에도 동성혼이 합법적이지 않으나 동성애자의 "혼인"이 보고되는 국가로는 캄보디아,

Kampuchea, 네팔, 대만, 이태리, 라트비아, 콜롬비아63)가있고, 대부분중동, 아프리카와아시아

국가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고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사형을 시키는 국가도 있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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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중국대륙서도첫동성커플탄생." 헤럴드경제. 2004. 4. 27."
60)"유럽각국동성결혼은피할수없는현실". 연합뉴스. 2004. 3. 11.
61) 이스라엘고등법원은사망한동성배우자의연금을생존하고있는게이배우자가상속을받을권리가있다는유리한결정을내린바있
다. 이스라엘에서는동성파트너십이합법적이지는않으나. 앞으로이러한법을마련할수있는길을여는법적판결들이있다.
Status Same-Sex Partnerships/Marriage Around the World. Countries Where Some Type of Same-sex Partnership is Currently Legal
(http://web.qx.net/jeff/gayky/marriage.htm 참조).
62) 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domestic_partner_employment_bene htm#same-sex% 20partner-
ships%20receive%20limited%20recognition 참조.
63) http ://www.i1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_Information_by_subject.htm.
64) 레즈비언게이동성애가불법인국가: 알제리, 앙골라, 베닌, 부룬디, 카메룬, 케이프베르데, 지부티, 이디오피아, Guinea Conakry, 라이
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마우리타니아, 마우리티우스, 모로코, 세네갈, 수단, 스와질랜드, 토고, 튜니지아,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
이, 파키스탄, 솔로몬공화국, 서사모아, 체첸, 바레인, 이란, 레바논, 오만, 콰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네이트, 예멘, 바바도
스, 그라나다, 니콰라과, 푸에토리코, 세인트루시아, 트린다드토바고(http ://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
tion/countries_whe re_same_sex_act%20i11egal.htm).
게이동성애가불법인국가: 보츠와나, 가나, 갬비아, 케냐, 모잠비크, 남미비아, 나이제리아, Seychelles,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
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부탄, 미얀마, 쿡아일랜드, 피지, 인도, Kiribati, 라오스, 말레이시아, 말다비스, 마샬아일랜드, 나우루, 네팔, 니우,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기스탄, Tokelau. 통가. 투발루.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게남. 쿠웨이트. 케아만아일랜드. 자메
이카. Turks and Caicos Islands(http//www.ilga.org/Information/legal_survey/summary%20information/countlrie
s_where_same_sex_acts%20illegal.htm#For%20gay%20men%20only).

편집자주8)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부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동성결합(Civil union) 법-입양권,
및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보장-을 올해 11월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최초로 동성커플간의 결합
을 인정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2006.11.14 BBC News 인터넷 판‘S.Africa approves same-sex unions)



Ⅲ.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1. 국제법적 고찰

UN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아직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문화, 종교와

이념을 가진 UN회원국 간의,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와 같이 동성혼이나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

고있는지역이있는하면, 동성파트너십에대하여사회에서종교적, 문화적으로금기시하는중

동, 아시아및아프리카지역국가들사이에이문제에대한협약체결이나합의를이끌어나가기

에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의 UN의 입장은 동성 파트너십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의 UN

인권위원회의청원사건에서살펴본바와같이동성혼에대하여는B규약상동성간의혼인규정이

없는관계로동성간혼인권을인정하지않았으나, 그근거규정이국제법적으로마련된다면동성

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의 핵심 원칙은 차별금지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이다. 국제인권조약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국제적 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으로 불리우며,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제문서의 공

통점은 주체가 인류 모든 개인이 되고 있는 점이다. "모든 이는"(everyone is, all are) "모든 인간

"(all human being are) 그리고 "어느 누구도"(no one shall be)로 표현되고 있고, 지구상 어느 개

인도 성별의 관계없이 이들 규정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공언된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권리(제3조), 노예신분이나노예상태로부터의자유(제4조). 고문, 잔인하거나비인도적이거

나 혹은 굴욕적인 처우로부터의 자유(제5조), 모든 사람이 법앞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

리(제6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7

조), 자의적인체포, 구금또는추방당하지않을자유(제9조),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제8조), 사

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제12조), 비호를 구할 권리(제

14조), 결혼과 가정을 이룰 권리(제16조)(이 권리만 성인 남녀에 한정하고 있다), 결혼과 그 해소

에 있어서 성년 남녀의 동등한 권리(제16조),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자의적

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제17조), 종교, 사상, 표현 및 결사의 자유(제18조, 19조, 20조),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제22조), 일할 권리와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권리(제23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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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권리(제25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6조) 등이 있다. 이들 권리와 자유는 보편적인 인류 개

인의권리로서, 여전히동성애자에게도인정되어야할권리들이다. 세계인권선언은법적구속력

은 없으나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국제문서와 국내 헌법에서 인권보장의 척도로 인용되고 있다.

A규약상 개인의 권리로는, 노동권(제6조), 공정한 임금,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공

휴일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제7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

조), 모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 원조를 포함한 가족보호(제10조), 적당한 식료, 의복과 주택을 포

함한적당한생활수준을향유하고, 또한생활조건의부단한개선을구할권리(제11조), 모든사람

이 그가 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12조), 교육을 받을 권

리, 초등교육은의무적이고무상이며, 중등교육과고등교육은일반적으로모든사람에게개방되

어야 한다는 것(제13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제1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B규약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는, 생명권(right to life)(제6조), 고문과 비인도적 취급으로부터의

자유(제7조), 노예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제8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취급될 권리(제10조),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자유(제12조),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제14조), 형법 불소급에 의한 보호(제15조),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될권리(제16조); 사생활보호권(제17조),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제18조), 의견과표현의자

유(제19조), 집회의 권리(제21조), 결사의 자유(제22조), 혼인과 가정을 가질 권리(제23조, 이 규

정은 남녀도 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제24조), 정치적 권리(제25조), 법 앞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26조)를 규정하고 있다.

A규약과 B규약은 체약국에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국제조약이며, 한국도

양 규약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가입한 국제 인권조약과 국제관

습법은 국내법의 효력이 있으며, 국제법의 실천을 국내법에 의한 이행에 달린 문제로, 일차적으

로 인권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건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중을 국내법에 규정으로 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하여 동성애자의 차별적인 법, 관행적 요소를 철폐하고, 동

성파트너십을인정할수있는구속력있는근거로사용할수있다.또한정의의마지막보루인국

내 법정에서 판사에 의한 국제법의 적극적인 적용도 중요하다.

개인은앞서언급하였듯이, 특히생계유지가신체의자유혹은안전과관련한권리인생명권. 신

체의자유와안전의권리, 차별없이법앞에동등한보호를받을권리, 보건권, 주거권, 의료혜택

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상속권 및 노동권 등은 동성애자에게 동성혼의 인

정여부와동성애의종교적, 이념적정당성과는관계없이어떠한법적형태로든지인정되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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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고찰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크게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네덜란

드, 벨기에와 캐나다처럼 이성혼자 동등한 법적 시민혼으로서의 인정하는 국가, 2) 혼인으로 보

지는 않으나 혼인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성혼과 거의 이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와 의무

를부과하는동성파트너십(동성간동반자) 등록법을도입한국가, 3) 단지배우자간의혼인상기

본적인권리와의무의일부만을인정하는국가, 그리고4) 동성애를불법으로처벌하는가65)가있

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성 커플이든 동성 커플이든 시민 모두의 친 한 공동체 결합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민연대협정(PaCS)이라는 그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보호

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시민혼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까지 극과

극의 정책을 보면,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성숙도, 법치주의, 지배정당의 성향 종교적 문화적 영

향, 이성의 미혼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의 정도, 정치 경제적대국과 베네룩스 3국이나 스칸디나

비아 국가와 같은 작지만 인권선진국으로 각국의 위상정립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동성파트너십을인정하는국가에서는, 이성혼에서인정되는상속권, 주거권, 보건권, 건강과관

련한 보험, 연금, 사회보장, 과세, 이혼 시 부양책임, 파트너에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 임대

차계약권, 아동을위한사회적혜택, 배우자병원면회권, 배우자사망시시신을관리할수있는

권리, 동성 커플도 과세시 경제적 단일체로 다루어질 권리, 신용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이혼할 권리, 그리고 재산 분배와 아동 양육과 부양에 관한 의무적 방법을 이

행할 의무 등이 선별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혈연과출산중심의가족을중시하는한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에서의가족개념이나배우자

간 관계와는 달리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는 서구와 일부 국가에서는, 우선 동성애자의 인

간으로서의 인격성을 인정하고, 친 하고 영속적인 동반자관계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선진적인 국가 관

행을 보면, 살아 있는 개인 간의 인간으로서의 생존(human life, human being) 과 인간안보

(human security)의 필요한 법적 수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생활의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는 동성혼이나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기

존의 혼인법이 국내 헌법규범에 위배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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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어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에 동성애자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

려지금까지이문제를금기시하고있으나2001년 11월국가인권위원회법은제30조에서 '성적(性

的)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으로 마련함으로써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에 법적 근거를 두는 데 공헌을 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 파트너십의 논의보다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어떤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 심지어는 에이즈를 옮기는 사람으로까지 심한 편견과 무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현실이다. 인도(人道)의최대적은무지(無知)라했다. 현재로서가장시급한일은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다를따없는도덕적인격체로서동서고금을막론하고존재하는인간임을분명히인

식해야한다는점이다. 2004년출간된3년간의국가인권위원회의활동을정리한인권백서에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성애를 정상적 성적 지향으로 여기는 사회의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을 위해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드러

내는교육용교재, 교육내용의금지및단계별차별예방교육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성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아직도 호주제 폐지와 같은 여성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미 세계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

별은그국가사회의민주주의수준, 다양성에대한인정과관용의수준을보여주는바로미터가

되고있다. 기존의관념으로서의혼인과가족의의미가아닌, 진전한동성애문제나동성파트너

십의 문제는 단순히 흉내를 내거나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개인간의 애정의 문제가

아닌, 절실한 삶의 문제로서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생존과 안전의 권리로 인

정하는 것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동성애자의 혼인권과는 독립적으로 상속권, 의료보험, 주거권, 연금, 보건권, 동거권 등, 인간의

생계와 건강한 정신적 신체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권리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

정되어야 한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보호하고 부양하며 돌보고 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동반자

관계와 가족 관계에 대한 경제 공동체의 법적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법은 동성애가 혹은 이성애가 정의로운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이념적철학적, 종교적논쟁에관계없이, 어느개인에게, 생존과신체적정신적사회적안전을보

장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 보호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혼인제도와 조화를 이루고 기존의 혼인개념과는 차별화된 동성간 동반자법이나 이와 유사한 법

이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상호간 짧은 생애를 인간으로서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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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며 온전히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의 구축은 마련되어야 하고 이

제 그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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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준비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인권 이론을 개발하고자 합니

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왜 필요하고 그 운동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 어떠한 범주를 가

지고누구와연대하여어떻게해나갈것인지를따져보는내용이될것입니다. 그리고그한계와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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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우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제기되는 배경과 필요성을 먼저 짚어본다. 

<1> 현재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안고 있는 문제

현재 한국 사회에는‘정상 가족’이데올로기, 즉 보통의‘정상적인’가족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또 보통의‘정상적인’가족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형태가 확고하게 자

리 잡고 있다. ‘정상 가족’이라함은 보통“경제적으로 서민층 이상의 가족일 것. 성적 정체성에

서 이성애자 부부일 것.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 자녀(특히 남아 1인을 포함한 자녀)를 가질

것. 그리고법률적으로혼인신고를필한사람들일것”등의기준에부합되는가족으로한정된다1).

요약하자면‘정상 가족’이데올로기는 혈연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며 혼인 중심적이고 성

차별적인 이러한 기본적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가족 이데올로기는‘보통의 가족’이라는 표준적인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그 모델에 부합

하지 않는 가족들을 주변화시킨다. ‘정상 가족’형태만이 수행 가능한 가족의 역할을 가족이 지

니는 의미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족들은 그 실재의 모습과 상

관없이‘비정상적’이고, ‘결손’이 존재하며‘건강’하지 못한 가족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정상가족’이아닌가족들은‘정상가족’을모델로서따르도록노력해야하며그부족함을매워

‘주는’서비스를받아야하거나아예가족이라는테두리바깥으로 려나는존재가되어버린다.

결국 가장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그 밖의 가족 형태들을 열등하고 문제 있는

가족, 또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자리를 매긴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가 동성애의 존재를 처음

부터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동성애자로서 구성된 가

족들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족임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은 가족이 아

니라는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인 인식이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가 배제된 가족 제도의 현실 속에서 처음부터 가족 구

성 자체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기도 한다. 사실상 동성애자 가족이 가지는

권리, 동성애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동성애를 배제하는 현재의 가

족 이데올로기의 문제 속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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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과 관련한 동성애자 차별

가족은기본적으로사회적, 제도적으로가족으로서의권리를가지며보호와지원을받고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족은 친족 관계로서 서로 상속권을 가지고 배우자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등의 재산상의 권리를 지니고 세금 혜택, 가족 수당의 지급, 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사회보장혜택, 의료결정권, 배우자의국적취득권, 각종사회복지적혜택등을가진다2). 뿐

만아니라친지나동료, 이웃들로부터가족으로서인식되고인정받으면서유무형의지원을얻기

도 한다.

그러나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인정받는가족의구성이혈연과이성간의법적혼인, 엄격한기

준을충족한입양등으로한정되어있는상황에서동성애자는동성애자로서가족을구성할권리

자체가 박탈당해 있어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성 간의 결합과 달리 동성애자는 자신

의 성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가족 구성의 자유도, 자유로운 가족 생활도, 관계 해소의 자유도 보

장받지못한다. 결혼제도는이성애자들만이독점하고있다. 사실혼제도로혼인신고를하지않

은이성부부역시일정정도의권리를보장받고있다. 그러나이미존재하는동성애자가족들은

가족으로서인정받지못한다. 동성애자가족은양육의권리도누리지못한다. 혼인등의가족구

성의 권리와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성애자에게만 부여하고 동성애자에게는 부여하

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성애자들이당연하게누리는자유와권리를동성애자들은누릴수없다는점에서이는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노

동권에 있어 불리한 여성이나 저소득 동거 가구, 가사 전담 가족원 등 계층적, 사회적으로 어려

운 위치에 놓여 있는 이들일수록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더욱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구된다.

<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국제적 변화

동성애자가족구성권의제도화에대해사회적인논의가일천한한국과달리해외에서는동성애

자 가족구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추세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이미 인권보호와 반차

별의관점에서, 또현실적인요구에따라보장되어가고있으며매해새로운국가들이관련제도

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유럽국가들을비롯해서캐나다, 미국의몇몇주,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등세계적으로

많은국가에서동성애자가족구성권은제도화되었거나제도화직전에놓여있다. 그형태로는특

정한 권리들만을 부여하는 형태에서부터 네덜란드와 같이 결혼 제도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에

102●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 제3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2)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세한 권리와 동성애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차별에 대한 내용은 본 자료집의 1부와 2부 참조



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모습까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또한유럽연합의회에서는2003년회원국들에게동성커플에게도이성커플과동등한권리를보

장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3). 

이와같은국제적인흐름에비추어볼때한국사회또한평등권과자유권, 행복추구권을보장하

고 있는 국가로서 이러한 세계적 경향에 동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아니라한국이동성애자가족구성권에대한국제적변화를제대로인식하지않았을경우해

외에서가족으로서인정받는동성애자가족들이국내에입국하였을때이들의지위에대한법적

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한국 국민이 국내에서는 가족 제도에서 배제되어 동성혼이 가능한 국

가로 가서 동성혼을 인정받고 오는 사례들 역시 생겨날 것이다4). 

이렇게많은국가들이동성애자가족구성권을제도화하고있는상황에한국이발맞출필요가있

다는점에서, 또이들국가들과활발한교류들을필연적으로가질수밖에없다는점에서한국역

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2.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목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략

을수립하는데기초적인문제이다.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일차적으로는동성애자가족구

성권을획득하는것을목표로하며, 이와동시에몇가지적극적인목표들을추가로상정할수있

다. 

<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획득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획득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일차적 목표인 것이다.

3-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필요성 ● 103

3) 이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여울 연구책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년도 국
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287쪽 참조.

4) 이러한 섭외사법(涉外私法)상의 문제는, 이경희, 「同性婚姻(Same-Sex Marriage)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3회 한국법률가대
회 발표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 2002, 492쪽에서 제기한 바가 있다. 실제로 2006년 6월에 있었던 <동성애자가 선정한‘예쁜가족’대
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한 레즈비언 가족은 캐나다에서 혼인을 하였고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
을 세우고 있었다. 이 가족에 대해서는 본 자료집의 1부 1장 <지유네 가족> 참조.



여기서 추구하는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획득이란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동성애자 진영과 무관

하게, 또는 동성애자 진영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제도화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동성애자의 현실과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동성애

자 가족구성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동성애자가족이제도적으로보장된상태만을목표로삼는것

이 아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제도적 보장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한 단계이고 과

정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없이 동성애자의 가족 구성에 대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고 해서 동성애자 가족이 온전히 차별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가족은 동성애

자라는 존재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냉대나 혐오 또는 기피의 눈길, 일상적인 차별을 받

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넘어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동성애자로서 구성한 가족이 사회

적인 인식의 측면에서도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사회적인 지지까지 확보되는 상태를 지

향한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가족 제도에 대한 의미의 재구성을 필연적으로 동반

함으로써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평등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것

들이 충족되어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충분하게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사회적담론투쟁과정과동성애자가족구성권의제도화를통해동

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제도화되었을 때 동성애의 존재는 명문화됨으로써 법적으로 가시화된다.

물론이미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동성애가명시되어있었으나이

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현재는 동성애 항목이 삭제되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차별행위에대한대상으로성적지향이들어있는등전향적인내용

이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 이 법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적

용되고 있는 범위나 사회적 논의와 변화를 형성하는 파급력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제화만

큼은 크지 않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제도화는 민법 등 실생활에 접한 규정들의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동성애의 존재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사

회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동성애를 제도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는점에서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그의미가크다. 이를통해동성애에대한사회적인식

이장기적인관점에서변화되고동성애에대한반차별적인식이성장될수있을것이다. 또넓게

는 인권 의식의 향상 또한 추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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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는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이추구하는목표인동시에동성애

자의가족구성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기위한조건이기도하다. 이러한목표를동성애자가족구

성권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동성애자의 시민권적 주체 확립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동성애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

를 획득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권적 운동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이 운동을 통해 동성

애자가 시민권적 주체로서 확립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동성애자 역시 이성애자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누려

야할권리를획득해나가는일이다. 보다적극적인의미로는,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의경험

을 통해 동성애자들은 시민-사회권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문제들을 사회적인 이슈로 능

동적으로제기하며주체적으로이를쟁취하려는활동을벌여나가는계기를마련해나갈수있을

것이다. 실례로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이 2006년 다양한 사회·인권 단체와 연대하여 진행

한<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의활동은소중한경험을제공한다. <성전

환자 성별 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많은 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성전환자실태조사, 성전환자성별변경특례법안구성, 법안발의, 발의후활동등활

발한사업을벌였는데, 이는앞으로의입법투쟁에대한중요한모델을제공하는동시에<성전환

자인권연대 지렁이>의 발족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 동성애자들

이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과 권리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주체로 서

는 것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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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

3장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확보하고자 하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구체적인 영역

들을 살펴본다. 동성애자와 관련하여 가족구성권은 크게 동성혼, 파트너십, 공동체 가족구성권

등을 꼽을 수 있다.

<1> 동성혼

동성혼은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이획득해야할매우중요한제도이다. 동성애자가족구성권

은 동성혼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현재 이성애자들은 결혼 제도는 독점하고 그에 따른 권리들을 누리고 있다. 결혼한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생활하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권리들을 누

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달리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

지 않으므로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녀를 낳지 않는 이성애자들 역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점

에서차별은명확하다. 또한이성애자개인이결혼을하거나하지않을자유를가지고있는데반

해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선택이 처음부터 박탈당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차별이다.

차별을해소한다는관점에서동성혼은반드시보장되어야한다.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동

성혼의권리를보장하여이성애자들만이결혼제도를독점하고있는현실을변화시킬필요가있

다.

<2> 파트너십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기존의가족제도에편입해들어가려는시도가아니다. 가족구성권

운동은현재의가족이데올로기와제도에대해문제를제기하면서다양한가족의평등한구성과

생활을 요구하고‘정상 가족’중심의 가족 제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는 파트너십 제도 역시 획득해야 할 대상이다5).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성 커플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가정적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 시민 결합(Civil Union), 시민 연대 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e, PACS) 등의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6).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대체로 동성혼을 인

1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 제3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5) 파트너십은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 용어를 파트너 관계에 있는 2인이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굳
이 거치지 않아도 일정 정도의 파트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제도로 사용한다. 
6) 각각의 구체적 제도에 대해서는 조여울 연구책임, 앞의 책, 112-118쪽 참조.



정하는 대신에 성립된 것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달리 다양한 가

족 형태를 인정한다는 시각에서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이성 및 동성 간의 동거 관계와 같

은 가족의 모습 역시 일정한 제도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3> 공동체 가족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는 동성혼이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을 구성할 권리 또한 포

함한다. 반드시혈연이나애정적관계에놓여있지는않은사람들이가족공동체를꾸릴권리역

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동성애자들은다양한방식으로공동체가족을꾸리고살아가고있다. 동성애자친구

들끼리,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함께, 동성 커플들이 함께 또는 동성 커플과 그 친구들 등 여러

형태의 공동체 가족이 가능하며 실재한다. 이들은 단순히 같은 집에 산다는 의미에서의 하우스

메이트(housemate)일뿐만 아니라 서로 보살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으며 가족으로서의 의

식을 지닌다7). 특히 사회 내에 어느 정도 구분된 특정한 생활 커뮤니티가 발달된 집단일수록 이

러한공동체가족을형성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공동체가족은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에

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운동의관점에서역시중요한문제이다. 이러한공동체가족에대한사회적, 제도적권리

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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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주체 및 연대 단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함에 있어서 주체 및 연대 단위를 검토함으로써 누가 누구와 함께

이 운동을 벌여나갈 것인가 살펴본다.

<1> 동성애자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당사자로서동성애자들이운동의핵심주체이다. 성적소수자인권

운동 진영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동성애자 가족들, 그리고 가족을 꾸리

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동성애자로서 가족을 구성할 생각과 가능성을 가진 동성애자들, 동성

애자가 가족구성권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차별을 발생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동성애자 가족구

성권을획득함으로써광범위한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는것을인식한동성애자들이주체로나

설 수 있다.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동성애자들간의연대, 동성애자인권운동진영의연대가가장필요

하다. 장기적으로이러한활동을벌여나갈공동의연대테이블을구성이요청된다. 또한동성애

자들의연대는차별의현실이나사회의변화에수세적으로대응하는것이아니라동성애자가족

구성권에대한전반적인양상을통찰하면서적극적으로대안을만들어나가는연대가될필요가

있다.

<2> ‘대안 가족’운동

한국 사회에서‘대안 가족’은 기존의 가족 제도와 이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한 가족뿐만 아니라 대체로‘정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인 한부모 가족, 무자녀

부부 가족, 조손(祖孫) 가족, 1인 가족, 동거 가족, 공동체 가족, ‘시설’공동체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정상 가족’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대안적이고 다양

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대안 가족’과 관련한 운동과 내용을 공유하

며, 크게는‘대안 가족’운동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대안 가족’운동, 다양한 가족 구성권 운동을 하는 진영들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은 함께 연대하여 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들의 특수성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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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면서 보다 세 한 시각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인권 운동과 소수자 운동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이것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을 제거하며 동성애자들

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운동인 만큼 인권 운동의 한 영역이기도 하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은인간의기본적인권리로서의가족의자유로운구성과생활을요구하는동성애자의인권운동

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인 인권 운동 진영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공

유하고 긴 하게 연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운동으로서장애인, 이주노동자등다른소수자운동과상통하는내용을지닌다. 특히동성

애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 가족구성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 운동

여성 운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정상

가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여성운동 진영은 가족과 관련하여 차별을 분석

하고 대안의 모색해 왔고 실천의 경험과 구축된 이론을 갖추고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은현재의가족제도와이데올로기에대한비판적인관점을공유하면서여성운동과광범위한연

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낮은 출산율로 비롯한 출산율 관리 담론으로 여성을 억압

하고있는양상이파트너사이에서생물학적으로출산할수없는동성애자가족에게도적용될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여성 운동과의 연대는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3-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주체 및 연대 단위 ● 109



3-5.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망8)

5장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앞으로 어떠한 한계와 문제에 부딪힐지를 점검하고 이

운동의 간략한 방법과 전망을 모색해 본다.

<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한계

가. 시민권 운동의 문제와 가족 제도에 대한 운동이라는 문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마주치는 문제는 먼저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시민권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족 제도라는 점이다. 

시민권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인권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시민권운동은시민권을인정하는주체를국가로설정함으로써국가의독점적권력을확

인한다는 점, 시민권의 작동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는 포섭과 배

제를기초로하고있다는점9), 시민권을획득한다고해서실질적인차별이시정되는것은아니라

는 점 등의 문제를 지닌다. 국가의 인정을 통해서만 제도의 안쪽으로 진입하고 그러한 가족들만

이 혜택을 누리는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며, 동성애자 가족들이 시민권적 권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들이 중심에 있고 동성애자 가족들은‘특수’하게

‘주변적으로’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대상이 가족 제도라는 점에서는, 현재의 가족 제도가‘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는 만큼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제도에편입해들어가려는시도로기능하고해석될가능성도있다. 물론동성애자가가족구성권

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성애 중심적‘정상 가족’이데올로기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

나 또 다른 면으로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가족 제도 자체를 공고화할 수도 있

다. 

따라서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이러한점들을명확하게인식하면서진행해야한다. 동성애

자가족구성권운동의이러한한계와문제점을고려하면서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낼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민권을‘획득’하고 가족 제도에‘편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시

민권을‘재구성’하고 가족 제도를‘변혁’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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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참조.



벽하게 구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제도화, 법제화를 위한 실천을 조직하면서도, 어

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후에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가족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는 작업

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일궈내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한국의 퀴어 커

뮤니티 내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것은 동

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을 때에도 실제로 그 결과를 동성애자들이 얼

마나 활용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발생한다.

그이유는세가지정도로제시된다. 첫째, 한국에서는서구에서와같이이미‘가정’을꾸리고있

는 동성애자가 별로 없어서 동성애자 대중에게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둘째,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문제보다는취업평등등의이슈가사회적저항을최소화하면서동성애에대한인

식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점, 셋째 제도적인 가족 구성이‘공문서로 커밍아웃하기’를 의미하므

로 취업 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 하다는 점 등이다10). 

이러한지적은동성애자가족구성권의실효성을담보해야하는몇가지조건을드러낸다는점에

서큰의미가있다. 이러한점들은실질적으로동성애자가족구성권의한계가될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성애자 대중들에게‘절체절명’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족을 구성하

여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에게는‘절체절명’의 이슈이며, 특히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계층적 ·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수록 피해를 입기가 쉽고, 빠르게 변

화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감안할 때 이것이 언제까지 동성애자로‘가정’을 꾸리는 수가 적다

고이야기할수있을지는잘모른다는점에서, 또취업평등의이슈를다루는것이나동성애에대

한 사회 인식 전화 등은 위의 세 번째 지적에서와 같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과 맞물린 것으

로써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또한그러한시각역시도동성애자가족구성권이필요하다는것을이야기하고있음은물론이다.

따라서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의시급함과절박함을인식하고이운동을전개해나가는동시

에,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지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해 나가야 한다. 설령 가족

구성권을획득한이후많은수가등록을하지않는상황이벌어지게되더라도, 그적은수에도커

다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최소한의 실효성은 담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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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

가. 파트너 관계 중심성의 극복

해외에서의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대체로동성커플이국가에등록하고여기에일정한권

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서 동성 커플의 문

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이 누릴 수 있는 결혼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

호, 다양한혜택과권리들을갖지못하고있다는직접적인차별의문제이다. 또한가족제도가근

거하고 있는 이념이 애정과 안정적인 성관계에 기반한 두 명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

는 만큼 동성 커플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일차적인 내용이다.

그러나파트너관계를중심으로하는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기존의가족제도에편입되고

그 제도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커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은 이성이 결혼하여 꾸린 가족의

변형물로서‘정상 가족’이데올로기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다양한 가족

들을 배제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성애자가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가족 관계의 모습

이 파트너 관계의 형태만은 아니다.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로서 구성하는 다양한 가족에 눈을 돌려 커플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 등의 문제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물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포괄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

을수록 운동의 집중도가 떨어질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성애자 가족구성

권 운동의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나. ‘역풍’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역풍’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

서가족제도는혈연주의에강하게매달려있을뿐만아니라, 가족주의역시강하게자리잡고있

다. 또한편으로는‘가족의해체’가이야기되는현실에서가족의중요성을강조하는보수적인움

직임도 존재하고 있다. 이때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주장할 경우 기존 가족 제도를 유지하려

는 흐름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또한 출산율을 관리하는 움직임에서 출산율에 실질적인 영향

을거의미치지않는동성애자가족이표적이될수도있다.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에반대하

는 세력들에 대해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 운동은 충분한 성과를 내

지 못할 것이다.

112●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 제3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3>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방법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의방법을세우는데있어서는무엇보다도목표와상황에맞는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다양한 내용

을담고있는만큼각각의주제를시기와단계에맞게집중하여운동을진행시킬필요가있다. 기

본적으로는 연대체를 구성하고 여론 형성 등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들을 벌여 나

가며, 힘을 실을 수 있는 다양한 연대를 확장하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의 형성한 후, 입법 투쟁

등의 제도적 실천들을 기획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 파트너 관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먼저 동성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 합당한 것으

로 보인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서는“성적소

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서, “동성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사전 단계로서 정부나 법원”이“구체

적으로 기본 법률 내의 배우자의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해석”하도록 하게 한 이후, “정

서적, 경제적 동거 커플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을“1단계 : 상징적 차원의‘파트너십’등록제

도 실시”, “2단계 : 공공기관 및 기업, 시행규칙 등에서 파트너십 인정”, “3단계 : 파트너십 관계

의 법적 권리 확대”의 단계를 거친 후, “결혼 제도의 완전 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초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서상황에맞게수정될수있을여지도있다.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의역량과사회적변화에

따라 중간단계를 뛰어넘거나 파트너십 제도화 운동과 동시에 동성결혼합법화를 위한 운동을 함

께 전개해 나갈 수 있음도 물론이다. 

나. 다양한 가족 구성의 제도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제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 하는 과정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종의‘대안 가족’으로서 기존 가족이 가지는 권리와 혜택을 개방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것이다. 이러한제도가파트너관계에대한과정과어떻게관계를맺을지, 즉포괄적으로다

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속에서 파트너십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파트너 관계를 중심

으로 하는 제도와 별도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여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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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여울 연구책임, 같은 책, 122-127쪽.



성적 소수자 등이 모여 다양한 가족 구성과 관련한 연구 모임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임

처럼 함께 모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이후 연대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정책적 실천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망

동성애자가족구성권은쉽게쟁취하기어려운과제이다. 주체적역량을확보하는일에서부터목

표와 전략을 조율하고 설정하는 일, 가족 제도와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집단들의 반발에의 대

응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대단히 많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성과가 충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사회적 인식의 전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지난한 과제이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진영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의

결과를온전히장악하고인권의이념을견지하면서현실적요구를관철시키는것역시어려울수

도 있다12). 

그러나동성애자들의요구와국제적인변화에비추어동성애자가족구성권은이미거스를수없

는 미래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은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면서 이 운동의 관점과

요구를최대한관철시킬수있을것이다. 한국사회가겪고있는빠른변화를고려할때동성애자

가족구성권운동진영의주체적역량이투입된동성애자가족구성권획득은그리요원한일이아

니다. 

동성애자가족구성권운동은, 운동을진행하면서다양한가족의모습을보장하고가족의이념과

가족의현실을새롭게재구성할것이다. 또한이러한운동은한국사회의인권수준을높이고개

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일구어내는 변화는 이제 곧 다가올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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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른바‘김홍신 법안’으로 불렸던 성전환자 성별변경법이 당사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거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
었던 사례처럼, 최근 한국에서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시민권의 문제들이 당사자들이 충분히 개입하지 못한 채 위에서 부과되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해서는 동성 결혼 등 동성 파트너 관계를 제도화하는 외국의 흐름에 맞추어 법적인
요구로서 위로부터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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